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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연구기간 2020년 6월 ~ 2020년 11월

핵심단어 사망통계, 근로자 사망, 표준화사망비

연구과제명 근로자 사망통계 연보개발 시범사업

1. 연구배경

○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망에 관한 통계가 수집되고 있으나, 

직업적 요인을 고려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통계는 따로 집계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사망통계 집계 방법론을 고찰하고 2018년 

근로자 사망통계(외인사 편)을 제시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방법

○ 국내·외의 근로자 사망통계 집계 방법에 대해 고찰함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제공받은 2018년 근로자 사망자료를 이

용하여 업종, 직종, 사망원인에 따른 사망률을 산출함

 □ 연구결과

○ 국내의 경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전 국민에 대한 사망정보

를 제공하고 있으나, 직종 및 업종에 따른 사망률은 집계되고 있지 않았

음.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른 사망률은 승인받은 사례만 포함하기 때문

에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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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의 경우 일본은 전체 국민에 대한 사망률 및 직종·업종에 따

른 사망률을 집계하고 있었음. 하지만 외인사의 경우 자살과 사고로 구

분이 비교적 단순하였으며, 내인사의 경우 잠재기, 발생시기 등을 고려

하지 않고 사망시의 직업과 산업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함. 미국, 영

국, 호주, 캐나다의 경우 국내와 비슷하게 전체 국민에 대한 통계 및 산

업재해와 관련된 통계를 집계하고 있었음. 

○ 2018년 외인에 의한 사망자 중 고용보험 상실 90일 이내에 사망한 

자는 4,160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24.5%), 업종별로는 제조업

(28.0%), 직종별로는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21.9%)로 가장 많았음. 사망

원인 별로는 자살(55.1%), 운수사고(21.9%)가 많았고, 부위로는 머리

(21.1%), 장소는 의료기관(33.4%)이 가장 많았음. 

○ 연령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조사망률이 증가하였으며, 남

성이 여성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조사망률을 보임. 연령표준화를 하였을 

경우 업종별로는 광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이 높았고, 

직종별로는 농림·어업관련직과 운전 및 운송관련직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남. 사망률이 높은 업종 및 직종에서 세부 원인별로도 높은 사망률을 

보였으며, 특이할 점은 광업의 산업장 사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민 전체의 사망률과 비교하여 연령별, 성별 표준화사망비를 산출

하였을 때, 대부분이 전체 인구에 비해 낮은 표준화사망비를 보였으며, 

이는 건강근로자효과로 생각됨. 그러나 일부는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

였는데, 업종별로 보았을 때, 운수사고(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수도, 하

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

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와 익사(운수 및 창고업), 직종별로 보았을 때 

운수사고(운전 및 운송관련직, 경비 및 청소관련직, 농림 어업관련직), 추락

(농림 어업관련직), 익사(운전 및 운송관련직), 화재(전기전자관련직)로 나타

남.

○ 산업재해 현황분석에서 나타난 업무상 사고 사망재해와 비교를 시

도하였으나, 보험제도와 사망집계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적절한 비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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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없었고, 향후에도 두 자료를 비교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내인사의 경우 발병기전 및 원인이 복잡하고, 유해물질 노출에서 발

생에 이르는 시간과, 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매우 긴 점을 고려

할 때 외인사와 같이 분석을 하는 경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현

황파악을 위한 연도별 분석은 외인사와 같이 수행하고, 이 중 특정 질환

을 선정하여 5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직업력 및 노출력을 모두 고려하

여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됨. 

 3. 연구 활용방안

 □ 제언 및 활용방안

○ 향후 근로자 사망연보는 내인사 및 외인사를 모두 포함해야할 것으

로 생각되며 발간주기는 매년, 방식은 통계청 사망연보에 통합하여 발간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5년의 주기로 위험 직종이나 

질환을 발굴하여 연구가 이루어 질 경우 유용성을 더할 수 있음.

○ 내인사의 경우 사망시점의 업/직종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추이관찰에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외인사의 경우 근무시간, 

고용형태, 근무형태, 사업장 규모 등이 추가될 경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업/직종의 분류에 세분류까지 추가 될 경우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한 정책 수립의 우선 순위 

선정에 이용될 수 있음. 다만 고용보험의 직업분류가 시대별로 달라 발

생하는 제한점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재범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이경은 
    ▪ Tel: 032–510-0753
    ▪ E-mail: kyeong85@kosha.or.kr

mailto:kyeong85@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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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통계청에서는 국민의 사망규모 및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1980년

부터 매년 사망원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의

무사항으로 현재 OECD 전 회원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약 130여개 국가에서

작성중인 주요 통계로, WHO에서 권고한 국제사인분류(ICD)체계와 한국적 상

황을 고려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그 원인을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망원인통계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보건지표로 분류되고 있으

며,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는 전 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구·사회·

경제학적 요인인 성, 연령, 지역,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에 따른 사망원인 분포

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집단은 비경제활동 인구를 포함한 전 국민의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대체로 젊고 건강한 편이기 때문에 두 집단을 단순 비교

시 역학적 연구에서 건강 근로자 효과라는 비뚤림(bias)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직업 역학 연구에 있어 맞닥뜨리는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또한 근로자의 질병 및 사망의 발생 경향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사회·

경제학적 요인 외에도 업종, 직종, 유해물질 노출여부, 근속년수, 사업장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자료는 직업건강 분야

의 역학적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근로자의 특성에 맞춘 통계 자료

가 필요하다.

근로자 사망과 관련된 국가적 통계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집계하는 산업재해

현황분석이 있다. 업무상 사망만인율은 2016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그 이

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고를 제외한 업무상 질병

에 의한 사망은 2011-2012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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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산재사망자 중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자의 비중도 2009년 41%에서 2018년 55%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I-1] 연도별 업무상 사망재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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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2] 연도별 업무상 질병 사망자수 추이 

그러나 산업재해통계에는 보험통계의 특성상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근로자만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통계로 보기 힘들다. 또한 업무상 질

병에 대한 판정은 기존에 축적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빠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직종 및 새로운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직업병들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

따라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직업성질환이나 희귀질환에 대한 역학적 근거

수집을 위해서는 대표성이 있는 대규모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직업 환경적

요인별 질병/사망감시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치명적이고, 비가역적인

보건학적 지표인 사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의 특성에 따른 통계를 집계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추적 관찰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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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1) 해외의 일반 사망 통계 및 근로자 사망 통계 집계 현황을 고찰한

다.

2) 우리나라의 근로자 사망 원인 통계를 시범적으로 분석하여 직업적 

요인에 의한 사망 현황을 파악한다.

3) 시범사업을 통해 생성된 지표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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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연구는 크게 국내·외의 문헌 고찰, 2018년 근로자 사망원인 통계분석으로 이

루어진다.

[그림 II-1] 연구수행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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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고찰을 통한 사망통계 집계 방법론 조사

1) 국내의 사망통계 집계 방법론 조사

통계청에서 발간되는 사망원인통계,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되는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를 고찰하고, 아래와 같은 항목을 검토한다.

(1) 조사망률·표준화사망률 산출방법, 표준인구 선정방법

(2) 내인사·외인사의 분류 및 사망원인 분류체계

(3) 자료의 특성 및 주안점

2) 해외의 사망통계 집계 방법론 조사

일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국가 사망통계 및 업무관련 사망 통계를

고찰하고, 아래와 같은 항목을 검토한다.

(1) 조사망률·표준화사망률 산출방법, 표준인구 선정방법

(2) 내인사·외인사의 분류 및 사망원인 분류체계

(3)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무관한 근로자 사망통계의 포함여부

(4) 발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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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의 특성 및 주안점

2. 2018년 근로자 사망통계(외인사 편)

시범사업으로 수행되는 2018년 근로자 사망원인 통계분석은 사망자중 질병

이외의 외부요인(사고사 등)에 의하여 사망한 근로자만을 포함하며, 질병에 의

한 사망자에 대해서는 본 시범사업에서는 향후 분석방법에 대한 고려사항만을

제시하도록 한다.

1) 분석대상 자료

분석대상 자료는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자료와 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가

입자료를 결합하여, 2018년 사망자 중 95년 이후 고용보험이 가입된 이력이 있

는 자에 대한 사망원인자료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제공받았다. 대상 자

료에 대한 연구윤리심의는 아주대학교 병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승인받았다(AJIRB-MED-EXP-20-239).

2) 대상자 범위

대상자는 자료제공 기준에 따라 사망 및 사망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한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 또는 가입되어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

였다. 이에 따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

국연금) 가입자는 제외되었다. 또한 만 65세 이후 신규고용이 이루어진 자, 월

60시간미만의 근로자도 제외되었다.

외인에 의한 사망의 경우, 대부분이 사망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한 당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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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나, 일부에 있어서는 사건 발생 후 입원기간을 거쳐 사망하는 경우도 있

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결과1)를 고려하여 본 시범사업에서는 사망이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까지를 사례로 포함하였다.

3) 직업 및 산업

근로자가 종사한 직업 및 산업은 근로자가 사망전 마지막으로 종사한 직업

및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였다. 직업분류의 경우 고용보험의 직업분류 기준이

시대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있으나,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포함된 2007년 고용

직업분류를 이용하였다. 산업분류의 경우 2017년에 개정된 제 10차 한국표준산

업분류의 대분류를 이용하였다.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실제 분석에서

는 사례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직업분류 중 군인과, 산업분류 중 가구내 고용활

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은 제외되었다.

1) 송유림 등(2017)이 시행한 국내 손상 및 외상 사망 환자의 재원일수에 대한 연구에서는 운
수사고의 경우 재원일이 17.63(±47.31),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이 11.65(±13.71), 중독이
6.63(±13.29)일로 나타났다. 또한 Bakke (2013)의 연구에서는 사고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중
앙값이 14일로 나타났고, 60%는 30일, 90%는 90일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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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직종

01 관리직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3 금융, 보험 관련직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05 법률, 경찰, 소방교도 관련직

06 보건, 의료 관련직

07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4 건설 관련직

15 기계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17 화학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20 정보통신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 단순직

23 농림어업 관련직

24 군인

<표 II-1> 제 3차 고용직업분류(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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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업종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표 II-2> 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4) 사망원인 분류

본 시범사업에서의 외인사에 대한 정의는 사망원인이 사망의 외인(External

causes of mortality,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부호 V01-Y89, 질병이환 및 사망

의 외인)으로 집계된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통계표는 WHO에서 권고한 일반사

망요약분류표(103항목) 중 “(1) 외인사 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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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사의 경우 손상부위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부호 S00-T98(손상·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항목을

통해 분류하였다. S 코드는 단일 신체부위에 관련된 여러 형태의 손상을 분류

하는데 사용되고 T 코드는 중독 및 특정 기타 외인의 결과뿐 아니라 여러 또

는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손상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

회의를 통해 부위 및 원인에 따라 재분류하였으며, 통계표는 “(2) 손상부위 및

기타 외인사 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다만 2018년 사례 중 동상

(T33-T35)으로 사망한 사례는 없어 분석결과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외인사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진단서에는 외인사 사항이라는 것이 존재하

여 사고발생 장소가 필수적으로 기입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망장소에

따라 통계표를 작성하였으며 항목은 “(3) 사망장소 분류”와 같다.

(1) 사망의 외인 분류

가) 운수사고: V01-V99

나) 낙상(추락): W00-W19

다) 불의의 익사 및 익수: W65-W74

라)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X00-X09

마)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X49

바) 고의적 자해(자살): X60-X84

사) 가해(타살): X85-Y09

아) 모든 기타 외인: W20-W64, W75-W99, X10-X39, X50-X59,

Y10-Y89

(2) 손상부위 및 기타 외인사 분류

가) 머리의 손상: S00-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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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몸통의 손상: S20-S39

다) 상지의 손상: S40-S69

라) 하지의 손상: S70-S99

마) 다발성 손상: T00-T07

바) 상세불명의 손상: T08-T14

사) 이물의 영향: T15-T19

아) 화상 및 부식: T20-T32

자) 동상: T33-T35

차) 중독 및 독성: T36-T65

카) 상세불명의 비손상성 원인: T66-T78

타) 합병증 및 후유증: T79-T98

(3) 사망장소 분류

가) 주택

나) 의료기관

다)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라)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마) 도로

바) 상업, 서비스 시설(상점, 호텔 등)

사) 산업장

아)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자) 기타

5) 타 자료원과의 비교

본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를 두 가지 다른 자료와 비교하였다. 첫 번째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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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청에서 제공하는 국민 전체의 사망자료와 비교한 것으로 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10세 단위) 표준화를 통해 외인사 및 세분류에 따른 표

준화 사망비(Standardized Mortality Ratio)를 산출하였다. 두 번째는 산업재해

자료와 비교한 것으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단순 수치만을 비교하였으며, 산업

재해보상보험과 표준산업분류의 업종 분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통일할

수 있고 사망자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 업종에 한해서 비교를 수행하였다.

산재보험 한국표준산업분류

광업 광업

제조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임업

농업·임업 및 어업어업

농업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의 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 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표 II-3> 산재보험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분류체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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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어의 정의

(1) 사망원인(Cause of death): 사망진단서에 기록되는 사망원인이

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모든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2) 원사인(Underlying cause of death): 원사인이란 ① 직접 사망

에 이르게 한 일련의 사건을 일으킨 질병이나 손상 또는 ② 치

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3) 연앙인구(Mid-year population): 해당 연도의 중간인 7월 1일

기준의 인구로 본 시범사업에서는 7월 1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말한다.

(4) 조사망률(Crude death rate): 발생한 모든 사망원인에 사망자

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 분비로 나타

낸 것이다.

조사망률 =
전체 사망자 수

× 100,000
연앙인구

(5) 특수사망률(Cause-specific death rate): 특정 성별, 연령, 직종,

업종의 특정 사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해당

집단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 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특수사망률=
특정 집단의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 수

× 100,000
특정 집단의 연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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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준화 사망률(Adjusted/Standardized death rate): 표준화사망

률은 둘 이상의 인구집단 내 사망률을 비교하거나 서로 다른

시기의 사망률을 비교하여 사망의 추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

용한다. 주로, 성별이나 연령처럼 사망률에 영향을 주면서 해당

요인에 따른 영향을 보정해야 하는 경우 표준화사망률을 산출

하여 비교한다. 영향요인에 따른 사망률과 표준인구수를 안다면

직접표준화 방법으로 사망률을 산출하고, 인구집단 수가 적거나

요인별 표준인구수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간접표준화 방법으로

사망률을 계산할 수 있다. 특히 직업적 노출집단의 사망률을 일

반 인구집단과 비교할 때 간접표준화에 의한 표준화 사망비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SMR)를 적용한다.

연령보정사망률=
Σ(요인별 표준인구 × 요인별 사망률)

Σ요인별 표준인구수

표준화사망비=
실제관찰된 사망자수

Σ요인별 기대사망자수

3. 내인사 통계 산출 방안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내인사의 집계방법에 대해 기존의 연

구 및 통계자료를 고찰하고, 향후 내인사 통계산출시 분류방법,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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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문헌고찰을 통한 사망통계 집계 방법론 조사

1) 국내의 일반 사망통계 및 근로자 사망통계 

(1)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통계청에서는 『1980년 사망원인통계연보: 전국편』(1982)을 시작으로 매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망자의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해 왔다. 이후 지역통계 수요

증가로 『2005년 사망원인통계연보』부터 전국편과 시도편을 분리하여 발간하

고 있다. 사망원인통계는 대한민국 국민 사망자 발생 시 통계법과 가족관계등

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읍 면 동사무소 및 시 구청에 신고한 사망신고서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통계이다. 사망원인통계는 국민의 사망규모 및 사망원인 구

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조사망률·표준화사망률 산출방법, 표준인구 선정방법

조사망률의 경우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표시하였으며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산출하

였다. 이때 표준인구가 필요한데 2018년 사망원인통계연보의 경우 2005년 전국

인구(주민등록 연앙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 17

나) 내인사·외인사의 분류 및 사망원인 분류체계

사망원인통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의무사항으로 현재 OECD 전 회원국

을 포함하여 전 세계 약 130여개 국가에서 작성중인 주요 통계이다. 통계 결과

의 국제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WHO에서 권고한 국제사인분류(ICD)

체계와 이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개편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에 따라

사망원인을 분류하고 있다.

전송된 사망자료의 사망원인내용을 검토한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에 따라 분류 집계하며, 부정확한 사인 및 사망의 외인(사고사 등)에 의한 사

망은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국방부 등 기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한다. WHO 권고에 따라 사망진단서의 기재 사인 중

원사인(Underlying cause of death)을 사망원인으로 선정하여 집계한다.

통계표 작성 시에는 WHO에서 권고한 일반사망요약분류표(103항목)과 이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고안한 한국사인요약분류표(236항목), 사인순위선정을

위한 일반사망선택분류표(56항목)를, 영아사망 및 출생전후기 사망 집계는

WHO의 영아 및 유아사망 요약분류표(67항목)를 사용하였다.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제공함과 동시에 내인사의 경우 악성신생물 사망

률 및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 외인사의 경우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을 별도

로 산출하여 보여준다.

다) 자료의 특성 및 주안점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

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그 목

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인 성, 연령, 지역,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에 따른 사망원인 분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이나

연구를 설계할 수 있다. 또한 MIDS(MicroData Integrated Service)를 통해 온

라인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직업이 제공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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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발병하였을 때 사망자 직업을,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직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직업은 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수집되고 있으며 사망자에 대해서만 조사가 되기 때문

에 정확한 모수를 알 수 없어서 사망률 산출은 자료 내에서는 불가능하다.

라) 예시

통계청의 2018사망원인통계연보의 외인사 항목을 예시로 살펴보면 <표

III-1>에서와 같이 성별에 따른 사인별 조사망률, <표 III-2>에서와 같이 연령에

따른 사인별 조사망률을 제공하고 있으며 <표 III-3>처럼 특정사인(자살)에 대

한 성별 및 연령별 조사망률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4>와 같이 시도별 사망

자 자료의 경우 지역 및 연도별 인구의 연령구조가 사망자 규모 및 조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2005년 전국 기준 연령별 구조로 표준화한 사망

률을 사용하고 있다. 직업별 사망의 외인에 대한 사망자 수는 <표 III-5>와 같

으며 사망률은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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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외 인
 운수1)

사고

 추락2)

사고

익사

사고

화재

사고

중독

사고

자 살 타 살

남녀 2008년 61.7 14.7 5.0 1.4 0.6 0.5 26.0 1.4 

전체 2017년 53.0 9.8 5.2 1.1 0.6 0.6 24.3 0.8 

2018년 54.7 9.1 5.2 1.1 0.6 0.6 26.6 0.8 

’17

년
증  감 1.7 -0.7 -0.0 -0.1 -0.0 0.0 2.3 -0.0 

대비 증감률 3.1 -7.2 -0.2 -4.9 -2.0 4.4 9.5 -4.5 

남 2008년 82.4 21.8 6.7 2.3 0.9 0.7 33.4 1.5 

2017년 73.1 14.6 7.5 1.8 0.8 0.8 34.9 0.8 

2018년 76.1 13.2 7.5 1.7 0.7 0.8 38.5 0.8 

’17

년
증  감 3.1 -1.3 -0.0 -0.1 -0.1 0.0 3.6 -0.0 

대비 증감률 4.2 -9.2 -0.5 -4.5 -8.6 6.0 10.4 -0.1 

여 2008년 40.9 7.7 3.3 0.5 0.4 0.2 18.7 1.3 

2017년 33.0 5.1 2.9 0.5 0.5 0.3 13.8 0.8 

2018년 33.3 5.0 2.9 0.5 0.5 0.3 14.8 0.7 

’17

년
증  감 0.3 -0.1 0.0 -0.0 0.0 0.0 1.0 -0.1 

대비 증감률 0.8 -1.6 0.4 -6.2 8.8 1.0 7.4 -9.2 

사망률

성 비

(남/여)

2008년 2.02 2.85 2.02 4.57 2.67 3.24 1.79 1.10 

2017년 2.22 2.88 2.57 3.41 1.64 2.31 2.53 1.09 

2018년 2.29 2.66 2.55 3.47 1.38 2.42 2.60 1.20 

1)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공의 
교통 및 비교통사고(논밭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2)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포함

<표 III-1> 사망의 외인에 의한 성별 사망률 추이, 

2008년-2018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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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세)
2017년 2018년

사망의 외인

 운수1)
사고

 추락2)
사고

익사
사고

화재
사고

중독
사고

자 살 타 살

계 53.0 54.7 9.1 5.2 1.1 0.6 0.6 26.6 0.8 

0 14.9 12.7 0.3 0.9 0.3 - - - 2.7 

1-9 3.9 3.1 0.9 0.6 0.3 0.1 0.1 0.0 0.7 

10-19 8.7 9.3 2.3 0.2 0.4 0.1 0.1 5.8 0.1 

20-29 24.4 25.0 4.3 0.5 0.4 0.2 0.3 17.6 0.4 

30-39 33.1 35.6 4.0 0.9 0.3 0.3 0.4 27.5 0.6 

40-49 42.6 45.3 5.2 2.6 0.8 0.4 0.7 31.5 0.8 

50-59 59.1 60.3 9.9 5.5 1.4 0.8 1.0 33.4 1.2 

60-69 73.3 76.0 16.8 9.3 1.6 0.8 0.8 32.9 0.8 

70-79 141.4 138.4 31.2 17.8 3.5 1.4 0.9 48.9 1.1 

80 이상 336.4 311.2 38.9 43.4 5.1 4.4 1.5 69.8 1.4 

1)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공의 교통 및 비교통사고(논밭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2)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포함

<표 III-2> 사망의 외인에 의한 연령별 사망률 추이, 
2017년-2018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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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 
수

자살률
전체 1-9 10-1

9
20-2

9
30-3

9
40-4

9
50-5

9
60-6

9
70-7

9
80 

이상
남녀 2008년 12,858 26.0 0.0 4.6 22.6 24.7 28.4 32.9 47.2 72.0 112.9 
전체 2017년 12,463 24.3 0.0 4.7 16.4 24.5 27.9 30.8 30.2 48.8 70.0 

2018년 13,670 26.6 0.0 5.8 17.6 27.5 31.5 33.4 32.9 48.9 69.8 
’17
년

증  
감 1,207 2.3 0.0 1.0 1.2 3.0 3.6 2.5 2.7 0.1 -0.3 

대
비

증감
률 9.7 9.5 2.3 22.1 7.2 12.2 13.1 8.2 8.9 0.2 -0.4 

남 2008년 8,260 33.4 0.0 4.9 22.2 28.3 38.1 50.5 74.1 115.0 194.4 
2017년 8,922 34.9 0.0 5.8 20.8 32.4 38.7 47.7 47.7 81.7 138.4 
2018년 9,862 38.5 0.0 5.7 21.5 36.4 45.4 51.4 53.0 83.2 138.5 

’17
년

증  
감 940 3.6 0.0 -0.2 0.6 3.9 6.7 3.7 5.4 1.5 0.1 

대
비

증감
률 10.5 10.4 2.4 -2.9 3.0 12.1 17.3 7.8 11.2 1.8 0.0 

여 2008년 4,598 18.7 - 4.4 23.0 21.0 18.4 15.2 23.3 44.0 79.7 
2017년 3,541 13.8 - 3.5 11.4 16.2 16.8 13.7 13.6 23.4 38.6 
2018년 3,808 14.8 - 5.9 13.2 18.3 17.3 15.1 13.6 22.0 37.3 

’17
년

증  
감 267 1.0 - 2.4 1.8 2.0 0.5 1.4 0.0 -1.4 -1.3 

대
비

증감
률 7.5 7.4 - 66.7 15.8 12.5 2.8 10.3 0.3 -6.1 -3.3 

성 비
(남/여)

2008년 1.8 1.8 - 1.1 1.0 1.3 2.1 3.3 3.2 2.6 2.4
2017년 2.5 2.5 - 1.7 1.8 2.0 2.3 3.5 3.5 3.5 3.6
2018년 2.6 2.6 - 1.0 1.6 2.0 2.6 3.4 3.9 3.8 3.7

<표 III-3> 성‧연령별 자살자 수 및 자살률 추이, 

2017년-2018년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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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원  인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전체 322.6 283.3 350.8 332.7 339.4 338.0 316.2 355.3 306.8 347.9 352.6 344.3 330.0 348.3 348.5 349.7 326.1 
-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8.8 7.7 9.1 9.5 8.6 9.6 7.2 7.5 7.8 8.6 9.8 9.5 9.8 12.5 9.9 9.1 7.9 

 ㆍ호흡기결핵 1.6 1.9 1.6 2.1 1.6 1.2 1.6 1.6 1.3 1.9 1.8 1.8 1.6 1.7 1.6 1.9 0.8 

- 악성신생물(암) 90.3 85.4 100.3 91.1 91.8 95.2 85.0 95.3 86.7 92.8 94.1 91.3 92.0 86.0 91.3 101.5 91.3 

 ㆍ위암 8.8 8.1 9.3 8.8 8.6 10.2 9.5 10.3 8.1 8.2 9.7 9.6 9.6 7.9 9.7 10.3 8.1 

 ㆍ대장암 9.6 10.0 10.4 8.9 10.3 10.6 9.3 10.1 9.3 9.2 10.5 9.9 9.8 8.1 8.6 10.6 10.9 

 ㆍ간암 12.6 11.3 14.9 12.2 11.9 15.0 9.9 11.9 11.3 15.2 12.4 11.8 12.1 15.6 13.4 16.4 13.7 

 ㆍ폐암 19.6 17.1 21.4 21.7 20.8 19.0 18.8 22.1 18.6 22.1 21.4 21.1 19.7 18.6 21.2 20.8 17.2 
-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10.7 9.4 13.2 13.3 12.4 10.7 12.8 15.5 10.3 10.7 9.0 8.6 12.1 10.7 10.2 11.8 8.3 

 ㆍ당뇨병 9.1 8.4 11.1 11.6 8.7 9.3 10.9 14.1 8.9 8.4 6.8 6.6 10.5 8.8 8.5 10.6 7.1 

- 신경계통의질환 12.5 12.8 16.2 14.2 11.2 13.5 15.8 13.5 10.5 10.1 11.9 13.9 15.1 9.6 10.0 16.5 12.9 

ㆍ알츠하이머병 5.1 4.5 8.7 5.4 3.7 7.0 6.6 4.4 3.1 3.8 5.8 6.7 7.0 3.7 3.8 8.8 5.2 

- 순환계통의 질환 62.9 55.2 75.4 72.1 67.3 65.0 57.2 80.2 60.4 64.0 62.0 60.0 54.4 58.4 63.8 79.2 53.2 

 ㆍ고혈압성 질환 5.3 4.2 7.0 5.4 7.4 4.7 4.5 7.9 6.2 3.4 4.8 4.6 5.3 4.4 5.8 4.3 3.8 

 ㆍ심장 질환 32.3 28.0 40.8 38.5 34.2 30.2 26.1 39.8 29.5 34.0 30.4 30.7 24.4 31.2 35.1 44.6 26.9 

 ㆍ뇌혈관 질환 23.3 21.2 25.1 26.4 23.6 28.4 24.9 30.6 22.8 24.2 24.8 23.0 23.4 20.6 21.1 27.4 18.5 

- 호흡계통의 질환 34.9 25.0 35.6 36.1 38.1 44.2 28.6 39.2 32.7 42.3 43.8 35.4 34.1 45.5 45.4 33.4 31.3 

 ㆍ폐렴 21.2 14.7 20.3 21.4 23.8 28.5 17.0 20.7 19.4 24.9 28.5 20.6 20.4 29.8 30.3 20.1 16.8 
 ㆍ만성 하기도     
   질환 6.1 4.0 7.1 6.6 5.0 7.3 5.5 10.9 5.8 6.9 5.5 7.2 7.2 6.9 6.6 7.6 6.0 

- 소화계통의 질환 14.6 12.1 17.9 14.6 16.3 13.2 11.9 17.0 13.4 19.0 16.1 16.6 13.5 17.6 16.0 16.0 18.2 

 ㆍ간 질환 9.1 7.7 10.8 10.1 10.7 7.4 6.7 9.0 8.0 12.6 10.0 10.7 9.2 10.8 10.2 10.3 11.9 

- 사망의 외인 41.0 32.6 38.2 40.8 40.9 40.0 44.8 43.6 36.4 50.5 51.9 55.7 48.6 51.6 48.5 47.2 50.9 

 ㆍ운수사고 6.7 3.4 4.6 6.0 4.6 5.3 7.4 6.8 5.0 9.3 9.4 12.0 9.1 14.4 10.9 9.2 10.8 
 ㆍ고의적          
   자해(자살) 22.6 18.9 23.0 23.1 24.3 23.1 24.5 24.2 21.0 26.1 26.7 29.8 25.8 23.5 24.3 24.8 27.3 

<표 III-4> 시도ㆍ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8년
(단위: 표준인구 10만 명당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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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 기타 합계

관리자 45 22 7 1 1 137 4 31 248

전문가및 관련 종사자 136 52 34 13 13 550 23 67 888

사무 종사자 555 116 53 27 26 1,236 30 226 2,269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 309 99 32 13 18 1,080 41 156 1,74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88 181 82 23 21 395 8 403 2,00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3 17 2 1 3 148 6 57 27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64 59 21 4 4 436 12 84 884

단순노무 종사자 569 415 44 28 30 1,268 43 412 2,809

학생, 가사, 무직 1,735 1,610 257 191 171 8,112 187 3,835 16,098

미상, 군인(사병제외) 73 70 7 7 6 258 3 138 562

합계 4,617 2,641 539 308 293 13,620 357 5,409 27,784

<표 III-5> 직업별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 수

(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분석 연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하여 연보로 발간한다.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적용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승인을 받은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지방고

용노동관서 산재미보고 적발재해 포함)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1975. 3. 11 총리

령 제154호에 따라 보고양식 44-4호로 최초 승인을 받은 이후 매년 조사를 실

시하고 있다. 자료는 전체 재해현황, 사망재해 현황, 업무상질병 현황, 여성근로

자 재해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해 현황 및 분석 부분을 보면 <표 III-6>와 같이 업종별 근로자수 및 재해

자수, 사망자수와 천인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산재보험

의 업종 분류체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그것과 다르고,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승인을 받은 자료만 포함되어 전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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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구       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천인율 사망자수
사망

천인율

총        계 1,977,057 15,449,228 91,824 5.94 1,929 0.12 

광

업

소계 1,090 11,647 921 79.08 380 32.63 

석탄광업 32 3,639 684 187.96 342 93.98 

금속 및

비금속광업
51 422 36 85.31 22 52.13 

채석업 67 429 46 107.23 7 16.32 

석회석광업 88 1,361 22 16.16 4 2.94 

기타광업 852 5,796 133 22.95 5 0.86 

제

조

업　

소계 328,073 3,776,613 29,432 7.79 460 0.12 

식료품

제조업
19,335 239,592 2,265 9.45 29 0.12 

담배

제조업
18 2,597 4 1.54 0 0.00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  조  업  (갑)
14,627 98,085 392 4.00 4 0.04 

목재및나무제품

제조업
9,800 51,174 1,180 23.06 5 0.10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5,471 57,312 609 10.63 12 0.21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7,235 124,554 427 3.43 4 0.03 

화학제품제조업 29,777 341,641 2,618 7.66 47 0.14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 제조업
1,914 52,039 119 2.29 2 0.04 

<표 III-6> 업종별(산업별 중분류) 재해자 및 사망자 수

(단위: 개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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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의 사망통계

(1) 일본(Vital Statistics: Occupational and Industrial Aspects)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勞動省,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에서

는 5년 주기로 출생 및 사망정보를 직종, 업종에 관하여 산출하여 발표한다. 구

체적으로는 출생 시 부모의 직종에 따른 출생률, 사망 시 개인의 직종 및 업종

에 따른 주된 사망원인, 태아 사망 시 부모의 직종에 따른 사망률, 결혼 및 이

혼 시 개인의 직종에 따른 결혼 및 이혼 비율에 대해서 각각 숫자, 조사망률,

연령 보정 표준화 사망률을 제공한다. 이중 본 연구와 관련이 깊은 사망 시 개

인의 직종 및 업종에 따른 사망원인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가) 조사망률·표준화사망률 산출방법, 표준인구 선정방법

조사망률의 경우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명당 사망률로 표시하였으며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자료가 수

집되었으므로 연앙 인구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준인구는 1985년 전

국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하였으며 표준화 식은 다음과 같다.

나) 내인사·외인사의 분류 및 사망원인 분류체계

내·외인사 구분 없이 주된 사망원인에 대해서 직종 및 업종별로 사망률을 산

출하였다. 내인사에 해당하는 사망원인으로는 악성신생물, 고혈압성 심질환을

제외한 심장질환, 폐렴, 뇌심혈관질환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인사에 해당하는 사

망원인으로는 사고와 자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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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무관한 근로자 사망통계의 포함여부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15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

망통계를 집계하였다. 우선 15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분리하고, 근로자들은 일본표준직업분류(Japan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및 일본표준산업분류(Jap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상

의 대분류(Major Group)를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라) 발간주기

2005년부터 5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다.

마) 자료의 특성 및 주안점

이 자료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발간 목적은 출생 및 사망, 결혼 및 이혼에

대한 정보를 직종, 업종에 따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건강 및 노동, 복지에 관

련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수집이다. 특정 직종이나 업종에서 전체 인

구집단이나 타 직종 및 업종에 비해서 높은 사망률을 보이거나 특정 사망원인

으로 많이 사망한다면 이에 대한 연구나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직업

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조기 발견을 가능케 하며 궁극적으로 근로자 집단에

대한 건강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자료의 제한점으로는 우선 사망원인을 세분화하지 못한 점을 꼽을 수 있

다. 예를 들어 외인사에 해당하는 사인은 사고와 자살, 두 항목이 전부인데 사

고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특정 직종이나 업종

에서 호발하는 사고유형을 파악하기 어렵다. 악성 신생물에 의한 사망 또한 보

다 세분화되어 정보를 제공한다면 근로자 사망을 모니터링 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제한점으로는 직종이나 업종 이외에 다른 직업적인 정보가 부재한 것

이다. 근무기간이나 근무하는 사업체의 규모나 특성,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여

부 등 보다 다양한 직업적 요인들이 포함되었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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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이다.

바) 예시

<표 III-7>, <표 III-8>과 같이 직종, 업종에 따른 전체 사망자수와 1000명당

사망률, 연령표준화사망률을 제공하고 있다. 업종 및 직종에 따른 연령구조의

차이가 사망자 규모 및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연령표준화 사

망률을 산출하였다. [그림 III-1] 및 <표 III-9>에서는 직종별 주요 사인 분포

및 사인별 사망자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그림 III-2]와 <표 III-10>

에서는 업종별 주요 사인 분포 및 사인별 사망자수를 나타내었다.

<표 III-7> 일본의 직종별 사망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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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8> 일본의 업종별 사망률, 2015

[그림 III-1] 일본의 직종별 사인에 따른 분포 (남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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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9> 일본의 직종별 사인에 따른 사망자 수 (남성), 2015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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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 일본의 업종별 사인에 따른 분포 (남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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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0> 일본의 업종별 사인에 따른 사망자 수 (남성), 2015

(person)

참고) 모든 예시는 남성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연보에는 같은 양식으로

여성에 대하여 그림, 표가 동일하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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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가)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s – Death: Leading Causes

for 2017

미국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산하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NCHS)의 National Vital Statistics System에서 매

년 발표하는 사망원인 통계 연보이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연보와

유사하다. ICD-10 코드를 기준으로 사망원인을 재분류 하였으며 성별, 나이별,

인종별 사망 원인 높은 순으로 10위를 보여준다. 한국의 사망원인통계연보와

마찬가지로 직종 및 업종과 같은 직업적인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림 III-3]에서 볼 수 있듯이 성별에 따른 상위 10개의 사인에 대한 분포

를 그림으로 나타냈으며 [그림 III-4]와 같이 상위 10개의 사인에 대한 사망자

수 및 사망률을 전체 및 성별, 인종에 따라 나타내었다.

[그림 III-3] 미국의 성별 사인에 따른 분포, 2017 



Ⅲ. 연구결과 ∙∙∙∙ 33

[그림 III-4] 미국의 연령별 사인에 따른 사망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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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ensu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CFOI)

미국은 사망원인통계연보 외에 다양한 통계들을 산출, 제공하는데 그중

Bureau of Labor Statistics(BLS)의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tistics(OSHS) program 중 일부인 Censu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CFOI)에서는 한 해동안 발생한 모든 fatal work injuries(손상에 의한

사망)를 집계하여 발표한다.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사망진단서, 근로자 보상 보고서(workers'

compensation reports), 미연방 및 각 주의 행정보고서(Federal and State

agency administrative reports)들을 상호 참조하여 손상에 의한 사망 중 업무

와 관련 있는 것들을 집계하였다.

[그림 III-5], [그림 III-6]과 같이 업무와 관련된 외인사들을 Total fatal

injuries, Violence and other injuries by persons or animals, Transportation

incidents, Fires and explosions, Falls/ slips/ trips, Exposure to harmful

substances or environments, Contact with objects and equipment로 나누어 직

종 및 업종별로 보여준다. 따로 연보형태로 제작되지는 않고 엑셀 형태로 자료

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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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5] 미국의 직종별 손상 기전과 위험 노출에 따른 업무상 

손상 사망자 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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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6] 미국의 업종별 손상 기전과 위험 노출에 따른 업무상 

손상 사망자 수, 2018



Ⅲ. 연구결과 ∙∙∙∙ 37

(3) 영국 – Health and safety at work; Statistics for Great

Britain 2019

영국의 경우 산재보상 보험에 기초한 자료 수집이 아닌, 별도의 신고체계를

법적으로 두어 사망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영국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서는 매년 근로자 건강과 관련된

지표에 대한 통계를 보고한다. 일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스트레스, 긴장, 우

울 같은 지표부터 직업병, 손상, 사고, 사망의 지표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

적 비용까지 광범위한 통계치를 보고한다. HSE에서는 다양한 국가단체의 통계

자료를 사용하는데, 전체 근로자 사망 원인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업

무상 사망 상해(fatal injuries)에 대한 근로자 통계만을 보여준다. 업무상 사망

상해 비율 지표는 한 나라의 산재 발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근로

자가 업무상 사고의 결과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례 가운데, 사

고 발생일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사망 사례로 정의한다. 제 16차 노동 통계

국제회의에서 갱신된 가장 최근의 국제 통계지침은 사망사례들을 사망을 초래

한 업무상 사고 중에서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일 이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상해

사례들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업무상 사망 상해에 대한 통계는 RIDDOR(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에서 HSE에 정보를 제공한다. 부지

내에서 작업중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사망하거나 중대 상해(물리적 폭력의

결과 포함)로 고통을 받는 경우와 일반인이 사망하거나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

작업관련 모든 사고들에 대해서 지체 없이 보고되며 이에 대한 법적 의무가 존

재한다. 제공하는 정보로는 손상기전, 나이, 100,000명당 업무상 사망 상해율,

업종, 산업 정보를 제공한다. RIDDOR은 고용주와 기타 특정 보고 의무자에게

직장내 사고에 대하여 HSE, 지방당국, 철도청 등 관련 집행기관에 보고할 법

적 의무를 부과한다. 해당하는 사고의 범위는 치명적인 사건부터 정의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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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위험한 사건, 특정가스 사고 등이다. 업무활동으로 인한 고용인의 사망은

집행기관에 보고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사망, 특정 주요사건, 7일 이상 결근하

는 부상을 포함한다.

해당 통계에서는 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며 이는 영국 공식 통계에 사용된

시스템으로 활동을 포함 하냐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표준인구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의 수는 매년 연간인구조사에서 얻어지는 고용데이터를

사용한다. 내인사에 대한 직종, 업종별 사망원인 분류는 없으며 보고된 외인사

에 대한 통계만을 제시한다. ICD-10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사망에 대한 구체적

인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

매년 통계치를 보고하기 때문에 [그림 III-7] 에서 볼 수 있듯이 연도별 현

황 및 변화율을 볼 수 있다.

[그림 III-7] 영국 근로자의 치명율, 1981-2019 

이를 통해 업무상 사망 상해의 정책수립 및 이에 대한 평가할 수 있으며, 장

기적인 향후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 산업별, 주요산업별,

100,000명당 업무상 사망상해, 사고기전, 연령, 지역뿐만 아니라 [그림 III-8]과

같이 타 유럽 국가들간의 비교도 제시한다. 산업구조가 비교적 유사한 유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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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유럽 내에서 영국의 산업안전 척도를 볼 수 있으며 국가

간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상호비교를 할 수 있다.

[그림 III-8] 유럽의 업무상 치명상에 대한 표준화 사망률, 2017

(4) 호주 –업무 관련 외상사망 보고서 (Work-Related Traumatic

Injury Fatalities)

‘Safe Work Australia’에서는 각 주와 지역의 보건안전당국에 보고된 사망을

모아서 통계 보고서인 업무-관련 외상사망 보고서(Work-Related Traumatic

Injury Fatalities)를 매년 보고한다.

통계에 포함한 사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내인사인 직업병은 시간적 상관

관계를 밝힐 수 없어 배제하였고, 국가검시정보시스템에서 외인에 의하지 않은

사망은 모두 제외하였다. 사망의 외부원인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992년

정한 ‘부상, 중독 및 기타 부작용을 일으킨 환경 사건 또는 상황에서 직간접적

으로 발생한 사망’으로 정의하였다. 그 외 자살은 업무와 연관성을 평가하기 어

렵기에 자해로 인한 사망도 제외하였다. 통계에서는 오직 외부원인에 의해 발

생한 외인사만을 포함하고 기준은 ICD-10 코드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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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통계는 호주에서 발생한 모든 업무상 사망상해를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다. 호주에서 발생하는 보상기

반 통계인 국가데이터세트에 보고된 방위군 소속 직원을 제외한 모든 피고용자

에 대해 보상 청구가 수용된 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산재신청 된 사망 외에, 각 관할 지역의 작업보건 및 안전당국에 보고

된 사망사고 데이터베이스인 Notifiable Fatalities Collection에서 관할 구역 외

산업별 단체(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Mines and Petroleum,

Economic Development and Innovation – Mines and Energy, Australian

Transport & Safety Bureau등)에서도 정보를 제공받는다. 국가 인터넷 기반

데이터 저장 및 검색시스템인 국가검시정보시스템에서 차량, 항공기 사망, 농

장, 산업용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을 검토하여 수집하였다.

업무-관련 외상사망 보고서는 매년 제공된다. 보고하는 정보는 사망자 수,

업무상 사망상해율, 근로자 100,000명당 사망률, 성별, 연령별(10년 단위), 업종

별, 직종별, 사고기전별, 지역별 사망에 대한 상세한 통계항목을 제공한다. 사망

률은 사망건수를 기준 기간의 근로자 수로 나눈 뒤 근로자 10만명당 비율로 표

시한다. 전체 근로자의 수는 호주 통계청에서 분기별 시행하는 노동력 조사 데

이터의 고용수치를 사용한다. 근로자 수는 성별, 연령대, 업종, 직종, 지역에 대

해 4분기 동안 고용된 모든 사람의 평균치에서 도출한다.

본 통계의 특징은 최근 5년간 통계치와 해당년도와의 비교치를 제시하여 업

무관련 사망의 당해 변동사항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각 업종별 산업안전 발전

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림 III-9]은 2018년 보고서에서 발췌하였고, 2014년부터

해당년도(2018년)까지의 평균 업무상 사망 상해와 2018년 업무상 사망상해를

업종별로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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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9] 호주 근로자의 업종별 근로자 치명률, 2018

(5) 캐나다

가) Canadian Vital Statistics : Death Database (CVSD)

캐나다 통계청에서는 캐나다 전 지역의 통계(Vital Statistics)에 등록된 모든

사망에 대한 통계 값을 매년 제공한다. 이는 한국의 통계청에서 매년 제공하는

사망원인통계연보와 유사하다. 인구통계학적, 의료적(사인) 정보를 얻는데 목표

를 둔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국제사인분류(ICD)에 따라 사망원인을 분류

하고 있다. 수집 대상은 나이, 연령, 혼인상태, 출생지역, 사망일자, 사망발생 주

또는 영토, 사망장소, 세계보건기구 국제사인분류로 분류된 사망원인, 부검여부

(사인 규명 시 그 결과를 참작 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대부분은 국제사인분류를 기본으로 하는 내인사이지만 수많은 사망원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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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중 외인사 챕터가 존재하며 국제사인분류 V01~Y89 사망원인을 포함한다.

외인사에 해당하는 사망원인의 예는 운송 사고[V01~99], 불의의 손상의 기타

외인[W00-X59], 의도 미확인 사건[Y10-Y34],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Y36], 내과적 및 외과적 치료의 합병증[Y40-Y84], 질병이환과 사망외인

의 후유증[Y85-Y89]이며 여기에 대한 연령별(5년 단위), 성별, 연도별(2000년

도부터) 사망자 수를 보여준다.

사망원인의 주요원인에 대하여 국제사인분류 코드에 따른 감염, 암, 정신질

환 등에 대한 모든 사망코드에 대한 사망자 수와 사망률을 제공한다. 각 국제

사인분류에 따른 사망에 대한 사망자 수, 1,000명당 사망률을 연령별(5년 단

위), 성별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사망원인인 악성 신생물

(암), 순환계통의 질환, 뇌혈관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사고(의도하지 않은 상

해)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역별 사망자 수 비교와 조사망률, 표준화 사망률을

제공한다.

캐나다 국민 전체의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한국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연보’와 마찬가지

로 업종, 직종, 유해물질 노출, 근속년수 등 직업적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림 III-10]은 캐나다 Vital Statistics 자료 중 외인사에 대한 사망자 수 통

계이며, 연령별(5년 단위), 성별(남,여), 연도별(2000년~2018년)별로 사망자 수

를 선택하여 볼 수 있게 온라인상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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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0] 캐나다 사망원인통계, 외인사, 2014-2018 

나) Report on Work Fatality and Injury Rates in Canada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 해당하는 Canadian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CCOHS)에서는 캐나다 근로자 보상위원회

(Associ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Boards of Canada, AWCBC)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 사망에 대한 통계 연보를 매년 제공한다.

캐나다 근로자 보상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장 내 사고를 1년간 조사하

고 매년 통계치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통계치는 사망한 장소, 사망에 이르게 한

손상, 사망 상해율이다. 뿐만 아니라 각 주의 연도별 추세를 보여주는 자료도

있다. 업무상 사망 상해율 및 직업병 사망률은 각 관할 구역의 총 사망자 수를

관할 구역의 상근근로자 추정인원으로 나눈 후 그 결과에 100,000명을 곱하여

업무상 사망 상해를 산정한다.

통계 데이터베이스는 캐나다 근로자 보상위원회에서 이사회, 위촉에 의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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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인정된 업무관련 사건(질병포함)으로 인한 사망만을 대상으로 한다. 매년

각 지역 근로자 보상위원회는 부상, 사망률 및 기타 데이터를 캐나다 근로자

보상위원회에 제출한다. 승인 받은 사망만을 대상으로 하며, 보고되는 정보는

성별, 연령, 업종, 직종, 손상부위, 손상원인, 노출사건이다.

사망원인의 분류는 손상, 질환을 모두 포함하며 외상성 상해 및 질병, 전신

질환 및 질병,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 악성신생물 및 종양, 기타질병 및 질환

으로 나눠져 있다. [그림 III-11]에서 볼 수 있듯이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외인

사),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률(내인사)에 대한 각각의 통계치를 제공한다.

외인사는 외상성 상해 및 질병, 나머지는 일과 관련 있는 내인사로 분류할

수 있다. 본 통계의 한계는 사망이 발생하였을 때가 아닌 승인되었을 때를 기

준으로 하기에 시간적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과소보

고 및 기타요인(업무관련 출퇴근 사망, 스트레스 관련 자살)을 고려하고 보상

이 승인된 건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실제 캐나다 연간 총 업무관련 사망자수는

캐나다 근로자 보상위원회 연합이 보고한 것보다 10배 정도 더 높을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캐나다 근로자 보상위원회연합의 사망연보는 승인된 산업재해만을 포함한다

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승인된 자료만을 포함하는 국내 고용노

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연보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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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1] 캐나다의 업무상 손상 및 질병 치명률, 2010-2017

3) 국내외 문헌고찰 요약

국내 및 해외 국가의 통계 보고 방식을 고찰한 결과 각 국가별로 전체 국민

및 산재사망 통계를 집계함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국내의 통계청과 같이 국가통계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서 전체

국민에 대한 사망원인통계를 성, 연령, 지역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

라 집계하는 것이다. 고찰에 포함된 국가 중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

에 직종, 업종 등 직업관련 변수를 포함시키는 국가는 없으며, 사망원인분류의

경우 대부분 WHO에서 권고하는 일반사망요약분류표(103항목)를 이용하고 있

다.

두 번째는 산업재해 또는 업무관련성 사망을 직종, 업종 등 직업적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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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집계하는 것이다. 국가별로 산재보험제도 및 보고 방식에 따라 통계집계

에 포함되는 범위가 달랐는데 이는 크게 ① 산업재해로 승인된 자료만 이용하

는 경우, ② 산업재해 승인자료, 능동/수동적 감시체계 및 기타 행정자료를 이

용하는 경우, 그리고 ③ 업무와 무관하게 근로자 신분으로 사망한 모든 사례를

포함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으며 해당하는 국가는 다음 [그림 III-12]와 같

다. 사망원인 분류의 경우 한국,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국가는 업무관련성 외

상성 사망을 기전별로 분류하였으며 기전은 떨어짐, 넘어짐, 깔림, 화재 및 폭

발, 감전, 교통사고, 유해물질, 폭력, 물건 및 장비와의 접촉 등과 같은 분류가

있고, 이는 국가별로 분류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인 분류에서

는 유사성을 보였다. 다만 캐나다의 경우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만 집계를 하

였고, 일본의 경우 내인사는 질환에 따라 분류하였으나 외인사는 사고와 자살

로만 분류를 하였다.

[그림 III-12] 국가별 근로자 사망통계집계에 

포함되는 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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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 근로자 사망통계 (외인사 편)

1) 사망자 수 및 분포

2018년 외인사 사망자 중 고용보험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전체 20,820

명이다. 이 중 보험 상실 후 사망까지의 기간을 분류하여 보험 상실 후 90일

이내에 사망한 기록 1,407명과 사망당일에 상실한 기록 603명, 그리고 사망 후

보험을 상실한 2,15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총 4,160명의 사망기록

중 남성은 3,395명 (81.6%), 여성은 765명 (18.4%)이었다. 직종구분의 경우 결

측값 114건과 대분류코드(1~9)로 기록된 288건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연령대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9세 이하 28 0.7 24 0.7 4 0.5

20~29세 486 11.7 350 10.3 136 17.8

30~39세 811 19.5 640 18.9 171 22.4

40~49세 939 22.6 784 23.1 155 20.3

50~59세 1,017 24.5 848 25.0 169 22.1

60~69세 645 15.5 552 16.2 93 12.2

70세 이상 234 5.6 197 5.8 37 4.8

합계 4,160 100.0 3,395 100.0 765 100.0

<표 III-11> 연령대별 사망자 분포

전체 근로자들의 연령대별 사망자 분포를 살펴보면 50대가 24.5%로 가장 많

았으며 40대가 22.6%로 두 번째로 많았다. 남성 근로자 역시 50대가 25.0%, 40

대가 23.1%로 많았으며 여성 근로자의 경우 30대 22.4%, 50대 22.1%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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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농업∙임업 및 어업 27 0.6 24 0.7 3 0.4
광업 22 0.5 22 0.6 0 0.0

제조업 1,165 28.0 1,052 31.0 113 14.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8 0.4 17 0.5 1 0.1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50 1.2 48 1.4 2 0.3
건설업 329 7.9 311 9.2 18 2.4

도소매업 443 10.6 352 10.4 91 11.9
운수 및 창고업 390 9.4 377 11.1 13 1.7

숙박 및 음식점업 177 4.3 113 3.3 64 8.4
정보통신업 97 2.3 77 2.3 20 2.6

금융 및 보험업 69 1.7 56 1.6 13 1.7
부동산업 155 3.7 129 3.8 26 3.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55 3.7 130 3.8 25 3.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421 10.1 320 9.4 101 13.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82 4.4 146 4.3 36 4.7
교육 서비스업 68 1.6 40 1.2 28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52 6.1 78 2.3 174 2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8 0.9 29 0.9 9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7 2.3 69 2.0 28 3.7
국제 및 외국기관 5 0.1 5 0.1  0 0.0

합계 4,160 100.0 3,395 100.0 765 100.0

<표 III-12> 업종별 사망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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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망자 분포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는 제조업이 28.0%로 가장 많았으

며 남성 근로자 역시 제조업이 31.0%로 가장 많았고, 여성 근로자에서는 보건

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2.7%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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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관리직 539 14.3 465 15.4 74 10.1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584 15.5 416 13.8 168 22.9

금융, 보험관련직 28 0.7 22 0.7 6 0.8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31 0.8 19 0.6 12 1.6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9 0.2 6 0.2 3 0.4
보건, 의료관련직 159 4.2 44 1.5 115 15.7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70 1.9 18 0.6 52 7.1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15 0.4 8 0.3 7 1.0

운전 및 운송관련직 351 9.3 347 11.5 4 0.5
영업 및 판매관련직 154 4.1 110 3.6 44 6.0

경비 및 청소관련직 386 10.3 305 10.1 81 11.0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49 1.3 34 1.1 15 2.0

음식 서비스관련직 120 3.2 68 2.2 52 7.1
건설관련직 170 4.5 164 5.4 6 0.8

기계관련직 152 4.0 144 4.8 8 1.1
재료관련직 79 2.1 79 2.6 0 0.0

화학관련직 33 0.9 33 1.1 0 0.0
섬유 및 의복관련직 18 0.5 13 0.4 5 0.7

전기전자관련직 120 3.2 110 3.6 10 1.4
정보통신관련직 39 1.0 36 1.2 3 0.4

식품가공관련직 17 0.5 15 0.5 2 0.3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559 14.9 499 16.5 60 8.2

농림 어업관련직 76 2.0 69 2.3 7 1.0
합계 3,758 100.0 3,024 100.0 734 100.0

<표 III-13> 직종별 사망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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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사망자 분포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는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이

15.5%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 근로자에서는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

산 단순직이 16.5%로 가장 많았다. 여성 근로자에서는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이 22.9%로 가장 많았다.

사인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운수 911 21.9 744 21.9 167 21.8

추락 313 7.5 287 8.5 26 3.4

익사 98 2.4 89 2.6 9 1.2

화재 41 1.0 23 0.7 18 2.4

중독 54 1.3 48 1.4 6 0.8

자살 2,291 55.1 1,829 53.9 462 60.4

타살 67 1.6 31 0.9 36 4.7

기타외인 385 9.3 344 10.1 41 5.4

합계 4,160 100.0 3,395 100.0 765 100.0

<표 III-14> 외인에 의한 사망자 분포

근로자들의 사망외인 분포는 자살이 55.1%로 가장 많았으며 운수사고가

21.9%로 뒤를 이었다. 남성과 여성 근로자를 나누어 살펴보아도 이 두 가지 사

인이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나타난 자살 48.6%, 운수사고 16.6%와

비교하여 약간 높은 수치였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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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코드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머리 873 21.1 734 21.7 139 18.2

몸통 339 8.2 265 7.8 74 9.7

상지 12 0.3 11 0.3 1 0.1

하지 20 0.5 17 0.5 3 0.4

다발성 312 7.5 233 6.9 79 10.4

미상(손상) 226 5.5 178 5.3 48 6.3

이물 19 0.5 15 0.4 4 0.5

화상 53 1.3 43 1.3 10 1.3

중독 706 17.1 594 17.6 112 14.7

미상(비손상) 1,550 37.4 1,261 37.3 289 37.9

합병증 30 0.7 27 0.8 3 0.4

합계 4,140 100.0 3,378 100.0 762 100.0

<표 III-15>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에 의한 사망자 분포

  *결측 20건 (남성 17건, 여성 3건)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에 의한 사망자 분포에 따르면 상세불명의 비손상성 원

인이 37.4%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대부분은(84.5%) 자살이었다. 두 번째로 많

은 항목은 머리의 손상이었으며 21.1%를 차지하였다. 세 번째로 많은 항목인

중독은 17.1%를 차지하였으며 이 역시 대부분이(90.2%) 자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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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장소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주택 1,019 24.6 758 22.4 261 34.3

의료기관 1,383 33.4 1,127 33.2 256 33.6

사회복지시설 4 0.1 4 0.1 0 0.0

공공시설 22 0.5 15 0.4 7 0.9

도로 360 8.7 294 8.7 66 8.7

상업시설 122 2.9 101 3.0 21 2.8

산업장 162 3.9 156 4.6 6 0.8

농장 28 0.7 26 0.8 2 0.3

병원이송중 73 1.8 60 1.8 13 1.7

기타 982 23.7 849 25.0 133 17.5

합계 4,140 100.0 3,390 100.0 762 100.0

<표 III-16> 사망장소별 사망자 분포

  *결측 20건 

  # 99코드 5건 제외 후 3390건 분석

사망장소별 분포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가 33.4%로 가장 많았

으며 주택내 사망이 24.6%로 뒤를 이었다. 남성과 여성 근로자에서도 마찬가지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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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연령별 사망원인에 따른 사망률 

연령대
2018 근로자수 사망자수 조사망률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9세 이하 101,900 51,478 50,422 28 24 4 27.48 46.62 7.93 

20~29세 2,292,420 1,076,062  
1,216,358 486 350 136 21.20 32.53 11.18 

30~39세 3,366,950 2,078,795  
1,288,155 811 640 171 24.09 30.79 13.27 

40~49세 3,368,132 2,013,384 1,354,748 939 784 155 27.88 38.94 11.44 

50~59세 2,585,112 1,470,526 1,114,586 1,017 848 169 39.34 57.67 15.16 

60~69세 1,106,142 671,568 434,574 645 552 93 58.31 82.20 21.40 

70세 이상 236,777 164,072 72,705 234 197 37 98.83 120.07 50.89 

전체  13,057,433 7,525,885 5,531,548 4,160 3,395 765 31.86 45.11 13.83 

<표 III-17> 연령별 조사망률

전체 조사망률은 20세 이후 연령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가하여 70세 이상

은 98.9로 가장 높았다. 여성에서는 연령별 조사망률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가하였으나 40~49세에서는 약간 낮게 나왔다. 남성에서의 연령

별 조사망률은 19세 이하에서 46.6으로 40대 이하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이후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분포를 보였다. 전 연령대에서 남성의 조사

망률은 여성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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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사망자수 조사망률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운수 911 744 167 6.98 9.89 3.02

추락 313 287 26 2.40 3.81 0.47

익사 98 89 9 0.75 1.18 0.16

화재 41 23 18 0.31 0.31 0.33

중독 54 48 6 0.41 0.64 0.11

자살 2,291 1,829 462 17.55 24.30 8.35

타살 67 31 36 0.51 0.41 0.65

기타외인 385 344 41 2.95 4.57 0.74

전체 4,160 3,395 765 31.86 45.11 13.83

 <표 III-18> 사망외인별 조사망률

사망외인별 조사망률은 전체, 남성, 여성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자살이

가장 높은 조사망률을 보였고, 운수사고가 그 뒤를 이었다. 자살의 조사망률은

전체 17.55, 남성 24.30, 여성 8.35였고 운수사고의 조사망률은 전체 6.98, 남성

9.89, 여성 3.02로 나타났다. 남성이 대체적으로 높은 조사망률을 보였지만, 화

재사고와 타살에 대한 조사망률은 여성이 0.33, 0.65로 남성의 0.31, 0.41보다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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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코드
사망자수 조사망률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머리 873 734 139 6.69 9.75 2.51

몸통 339 265 74 2.60 3.52 1.34

상지 12 11 1 0.09 0.15 0.02

하지 20 17 3 0.15 0.23 0.05

다발성 312 233 79 2.39 3.10 1.43

미상(손상) 226 178 48 1.73 2.37 0.87

이물 19 15 4 0.15 0.20 0.07

화상 53 43 10 0.41 0.57 0.18

중독 706 594 112 5.41 7.89 2.02

미상(비손상) 1,550 1,261 289 11.87 16.76 5.22

합병증 30 27 3 0.23 0.36 0.05

전체 4,140 3,378 762 31.71 44.89 13.78

 <표 III-19>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별 조사망률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에 따른 조사망률은 전체, 남성, 여성에서 비슷한 분포

를 보였다. 미상의 비손상성 원인은 전체 11.87, 남성 16.76, 여성 5.22로 가장

높은 조사망률을 보였고, 머리의 손상이 그 뒤를 이었다. 남성은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 모든 항목에서 여성보다 높은 조사망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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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사망 외인

운수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 기타외인

19세 이하 9.81 0.98 2.94 0 0 12.76 0 0.98

20~29세 5.63 0.65 0.44 0.26 0.35 11.95 0.48 1.44

30~39세 3.50 0.86 0.21 0.24 0.27 17.40 0.36 1.25

40~49세 4.81 1.40 0.56 0.27 0.50 17.81 0.48 2.05

50~59세 9.05 3.71 1.16 0.50 0.54 19.50 0.62 4.26

60~69세 18.44 7.77 1.81 0.36 0.45 20.61 0.90 7.96

70세 이상 22.81 16.47 3.80 0.42 0.42 36.32 0.84 17.74

전체 6.98 2.40 0.75 0.31 0.41 17.55 0.51 2.95

<표 III-20> 연령대별 사인에 따른 조사망률

연령대별 사인에 따른 조사망률은 중독을 제외하고는 나이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대체적으로 7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운수사고 역시 70세 이

상에서 가장 높은 조사망률을 보였으나 19세 이하에서 9.81로 비교적 높은 조

사망률을 보였다. 추락, 익사, 자살, 타살, 기타외인의 경우에도 70세 이상,

60~69세 연령군에서 대체로 높은 조사망률을 보였으나 특이적으로 익사의 경

우 19세 이하가 2.94로 2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독의 경우 50~59세,

40~49세에서 0.54, 0.50으로 가장 높은 조사망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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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종별 사망률

성별, 연령대, 사인,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 사망장소에 따른 업종별 조사망

률은 다음과 같다. 사인 중에서 가장 흔한 항목인 운수사고와 자살,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 중에서 대부분 자살에 해당하는 미상의 비손상성 원인을 제외하고

가장 흔한 항목인 머리 손상에 대해서는 업종별 연령대에 따른 조사망률을 별

도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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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2018 근로자수 사망자수 조사망률
연령

표준화 
사망률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농업∙임업 및 어업 36,919 25,545 11,374 27 24 3 73.13 93.95 26.38 56.93

광업 9,687 8,790 897 22 22 0 227.11 250.28 0.00 124.09

제조업 3,563,839 2,626,601 937,238 1,165 1,052 113 32.69 40.05 12.06 34.7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6,643 64,844 11,799 18 17 1 23.49 26.22 8.48 22.64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77,439 64,173 13,266 50 48 2 64.57 74.80 15.08 63.04

건설업 687,692 570,038 117,654 329 311 18 47.84 54.56 15.30 50.78

도소매업 1,510,495 815,431 695,064 443 352 91 29.33 43.17 13.09 33.45

운수 및 창고업 608,762 498,549 110,213 390 377 13 64.06 75.62 11.80 56.27

숙박 및 음식점업 591,918 228,749 363,169 177 113 64 29.90 49.40 17.62 35.10

정보통신업 608,208 408,815 199,393 97 77 20 15.95 18.83 10.03 26.17

금융 및 보험업 475,109 258,985 216,124 69 56 13 14.52 21.62 6.02 16.83

<표 III-21> 업종별 조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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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2018 근로자수 사망자수 조사망률
연령

표준화 
사망률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부동산업 337,921 222,511 115,410 155 129 26 45.87 57.97 22.53 29.1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3,584 454,417 279,167 155 130 25 21.13 28.61 8.96 24.4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131,291 570,190 561,101 421 320 101 37.21 56.12 18.00 33.6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00,617 149,857 150,760 182 146 36 60.54 97.43 23.88 58.26

교육 서비스업 393,211 107,241 285,970 68 40 28 17.29 37.30 9.79 25.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69,036 207,711 1,261,325 252 78 174 17.15 37.55 13.80 18.5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8,246 74,703 63,543 38 29 9 27.49 38.82 14.16 35.2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93,721 159,229 134,492 97 69 28 33.02 43.33 20.82 36.51

국제 및 외국기관 13,018 9,503 3,515 5 0 5 38.41 0.00 142.25 21.18

전체 13,057,433 7,525,885 5,531,548 4,160 3,395 765 31.86 45.11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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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조사망률은 광업이 가장 높았으며 농업∙임업 및 어업이 두 번째, 수

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이 세 번째로 높았다. 연령표준화 사망률

역시 광업에서 가장 높았으나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이 두 번

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세 번째로 높아 그 추이가 조사망률과

약간 달랐다. 모든 업종에 대하여 남성의 조사망률이 여성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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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0.00 32.32 19.60 61.44 59.56 134.49 199.30

광업 0.00 0.00 103.84 80.29 203.36 614.53 0.00

제조업 23.14 24.59 27.78 30.50 42.16 55.94 72.2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00 7.42 19.20 43.29 11.62 66.27 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0.00 50.33 42.30 52.83 72.55 73.70 250.25

건설업 58.65 32.72 30.08 46.57 57.49 71.57 138.03

도소매업 14.67 25.44 25.50 26.38 39.09 53.14 91.83

운수 및 창고업 0.00 43.91 32.35 60.39 73.47 94.92 142.53

숙박 및 음식점업 44.73 22.99 41.69 32.34 23.56 27.14 80.37

정보통신업 0.00 9.88 15.39 17.07 27.93 30.20 165.56

금융 및 보험업 46.23 12.06 11.73 15.06 21.32 23.51 0.00

부동산업 0.00 22.85 13.72 20.53 52.43 65.85 67.2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00 11.69 15.68 16.81 30.78 66.06 76.61

<표 III-22> 업종별 연령대에 따른 조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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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3.58 25.65 28.26 30.92 31.91 48.01 92.4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3.29 20.92 27.59 35.12 59.04 140.71 226.63

교육 서비스업 0.00 16.57 16.05 8.31 17.81 43.00 165.2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 12.65 15.81 12.30 18.33 31.19 70.5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6.25 23.96 31.07 10.07 32.96 40.65 111.6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6.69 26.31 29.88 28.06 33.60 49.11 80.76

국제 및 외국기관 0.00 0.00 0.00 50.79 80.75 0.00 0.00

전체 27.48 21.20 24.09 27.88 39.34 58.31 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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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령대에 따른 조사망률에 따르면 19세 이하에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조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20대에서는 수도, 하수 및 폐

기물처리, 원료재생업에서 가장 높았으며 30대에서 60대까지는 광업에서 조사

망률이 가장 높았다. 70세 이상에서는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에

서 조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그림 III-13] 업종별 사망의 외인분류에 따른 조사망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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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망 외인

운수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 기타외인

농업∙임업 및 어업 29.79 8.13 5.42 0.00 2.71 21.67 0.00 5.42

광업 61.94 30.97 0.00 0.00 0.00 41.29 0.00 92.91

제조업 6.65 2.13 0.65 0.36 0.39 17.73 0.31 4.4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83 0.00 1.30 0.00 0.00 13.05 0.00 1.3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20.66 3.87 2.58 1.29 3.87 24.54 0.00 7.75

건설업 11.20 4.80 1.16 0.29 0.87 24.43 0.44 4.65

도소매업 5.43 1.79 0.66 0.13 0.33 18.87 0.73 1.39

운수 및 창고업 15.28 4.27 3.29 0.00 0.82 35.15 0.82 4.44

숙박 및 음식점업 9.12 1.01 0.51 0.34 0.68 16.05 0.84 1.35

정보통신업 1.32 0.99 0.33 0.33 0.00 11.67 0.33 0.99

금융 및 보험업 1.89 1.05 0.21 0.00 0.21 10.10 0.21 0.84

부동산업 10.36 7.40 1.78 0.30 0.89 20.12 0.89 4.1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54 2.18 0.14 0.27 0.41 12.54 0.14 1.91

<표 III-23> 업종별 사인에 따른 조사망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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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망 외인

운수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 기타외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75 3.18 0.97 0.44 0.27 20.15 0.62 2.8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9.29 6.65 1.33 1.00 0.67 25.61 0.67 5.32

교육 서비스업 3.05 0.51 0.25 0.00 0.25 11.44 0.76 1.0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 1.23 0.14 0.48 0.14 10.35 0.61 1.2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96 2.17 0.72 0.00 0.00 13.02 1.45 2.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8.85 1.70 0.00 0.34 0.34 18.73 0.68 2.38

국제 및 외국기관 7.68 0.00 0.00 0.00 0.00 15.36 0.00 15.36

전체 6.98 2.40 0.75 0.31 0.41 17.55 0.51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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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인별 조사망률 및 그 분포는 다음 [그림 III-13], <표 III-23>과 같

이 나타났다. 이 수치를 단순히 비교할 경우, 조사망률이 높은 업종인 광업, 농

업·임업 및 어업 등과, 사망자 수 중 다수를 차지하는 자살과 운수사고 등에서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인 연보의 경우 현황을 보여주

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표에서는 업종별 사망원인별 조사망률을 보여주지만,

업종별 사인에 따른 위험도 비교를 위해서 각 업종의 사망원인별 사망률과 전

체 근로자의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비교하여 사인별 초과위험도를 산출하고, 그

에 따라 위험도 및 위험의 크기가 큰 업종별 사망원인을 중심으로 표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III-23>를 보았을 때,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조사망률이 30 이상으로 높

게 나타난 항목은 광업의 운수사고, 추락, 자살, 운수 및 창고업의 자살로 나타

났다. 이를 위험도로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위험도를 보

인 업종별 사인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의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타살, 농업·임업 및 어업의 익사였

으나 그에 따른 초과사망자 수는 많지 않았고, 평균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업

종별 사인은 도소매업, 정보통신업의 자살과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의 운수사고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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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망 외인

운수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 기타외인

농업∙임업 및 어업 43.06 11.74 3.91 0.00 3.91 23.49 0.00 7.83

광업 68.26 34.13 0.00 0.00 0.00 45.51 0.00 102.39

제조업 8.07 2.78 0.80 0.27 0.53 21.59 0.23 5.7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25 0.00 1.54 0.00 0.00 13.88 0.00 1.54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21.82 4.67 3.12 1.56 4.67 29.61 0.00 9.35

건설업 13.33 5.61 1.40 0.35 0.88 27.02 0.53 5.44

도소매업 8.34 2.82 1.10 0.25 0.61 26.98 0.74 2.33

운수 및 창고업 17.25 5.22 4.01 0.00 1.00 41.92 0.80 5.42

숙박 및 음식점업 15.30 1.31 1.31 0.44 1.75 27.54 0.44 1.31

정보통신업 1.47 1.47 0.49 0.24 0.00 13.70 0.00 1.47

금융 및 보험업 3.09 1.93 0.39 0.00 0.00 14.67 0.39 1.16

부동산업 11.68 11.24 2.25 0.45 0.90 24.72 0.90 5.8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84 3.30 0.22 0.44 0.66 16.28 0.22 2.64

<표 III-24> 업종별 사인에 따른 조사망률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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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망 외인

운수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 기타외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2.63 5.26 1.75 0.35 0.53 30.52 0.35 4.7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0.70 13.35 1.33 1.33 1.33 40.71 0.00 8.67

교육 서비스업 6.53 0.93 0.93 0.00 0.00 23.31 1.86 3.7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78 5.78 0.48 0.48 0.48 20.70 0.00 3.8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05 2.68 1.34 0.00 0.00 18.74 1.34 2.6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19 3.14 0.00 0.63 0.00 22.61 1.26 2.51

국제 및 외국기관 10.52 0.00 0.00 0.00 0.00 21.05 0.00 21.05

전체 9.89 3.81 1.18 0.31 0.64 24.30 0.41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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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망 외인

운수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 기타외인

농업∙임업 및 어업 0.00 0.00 8.79 0.00 0.00 17.58 0.00 0.00

광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2.67 0.32 0.21 0.64 0.00 6.94 0.53 0.7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00 0.00 0.00 0.00 0.00 8.48 0.00 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5.0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건설업 0.85 0.85 0.00 0.00 0.85 11.90 0.00 0.85

도소매업 2.01 0.58 0.14 0.00 0.00 9.35 0.72 0.29

운수 및 창고업 6.35 0.00 0.00 0.00 0.00 4.54 0.91 0.00

숙박 및 음식점업 5.23 0.83 0.00 0.28 0.00 8.81 1.10 1.38

정보통신업 1.00 0.00 0.00 0.50 0.00 7.52 1.00 0.00

금융 및 보험업 0.46 0.00 0.00 0.00 0.46 4.63 0.00 0.46

부동산업 7.80 0.00 0.87 0.00 0.87 11.26 0.87 0.8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3 0.36 0.00 0.00 0.00 6.45 0.00 0.72

<표 III-25> 업종별 사인에 따른 조사망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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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망 외인

운수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 기타외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4.81 1.07 0.18 0.53 0.00 9.62 0.89 0.8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96 0.00 1.33 0.66 0.00 10.61 1.33 1.99

교육 서비스업 1.75 0.35 0.00 0.00 0.35 6.99 0.35 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54 0.48 0.08 0.48 0.08 8.64 0.71 0.7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15 1.57 0.00 0.00 0.00 6.29 1.57 1.5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72 0.00 0.00 0.00 0.74 14.13 0.00 2.23

국제 및 외국기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3.02 0.47 0.16 0.33 0.11 8.35 0.65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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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인에 따른 조사망률은 타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인에 대해서

남성의 조사망률이 높았으나 제조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업의 화재사고와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의 중독에 대해서만 여성의 조사망률이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 농업∙임업 및 어업과 광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에서의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과 광업, 운수 및 창고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에서의 자살이 눈에 띄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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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0.00 0.00 0.00 0.00 51.06 59.77 49.83

광업 0.00 0.00 0.00 0.00 76.26 167.60 0.00

제조업 0.00 7.00 5.11 5.25 8.51 13.56 24.1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00 0.00 4.80 12.99 11.62 0.00 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0.00 0.00 7.05 19.21 25.61 18.42 150.15

건설업 58.65 13.09 4.48 7.62 16.51 27.93 0.00

도소매업 7.33 6.52 3.27 2.44 7.65 21.59 36.73

운수 및 창고업 0.00 20.39 6.47 12.99 15.14 22.08 50.31

숙박 및 음식점업 28.46 7.66 5.82 9.51 6.84 13.57 32.15

정보통신업 0.00 0.00 1.32 1.22 3.72 0.00 82.78

금융 및 보험업 0.00 5.36 0.00 1.96 2.84 0.00 0.00

부동산업 0.00 0.00 0.00 4.40 7.87 21.62 10.7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00 3.69 2.12 2.24 5.31 12.78 0.00

 <표 III-26> 운수사고에 대한 업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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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0.00 4.71 4.87 5.07 8.99 15.43 18.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0 11.95 1.84 7.53 20.10 58.84 62.52

교육 서비스업 0.00 2.76 0.94 1.85 3.82 17.20 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 1.62 0.62 1.96 4.26 8.63 18.8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0 7.99 5.65 0.00 9.42 30.49 55.8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8.34 4.38 5.98 10.20 3.20 26.19 16.15

국제 및 외국기관 0.00 0.00 0.00 0.00 26.92 0.00 0.00

전체 9.81 5.63 3.50 4.81 9.05 18.44 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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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고에 대한 업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을 살펴보면 19세 이하에서는 건

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높았으며 20대에서는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순

으로 높았다. 30대와 40대에서는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에서, 50

대와 60대에서는 광업과 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조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70세 이상에서는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에서 운수사고에 대한

조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정보통신업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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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0.00 0.00 0.00 0.00 71.95 85.05 74.40

광업 0.00 0.00 0.00 0.00 81.63 179.00 0.00

제조업 0.00 8.94 6.11 6.52 10.26 17.05 26.8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00 0.00 5.81 14.89 12.61 0.00 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0.00 0.00 8.71 23.48 24.49 21.91 121.88

건설업 83.06 16.95 5.87 9.14 18.31 30.25 0.00

도소매업 19.65 11.67 4.61 3.98 10.97 30.91 48.64

운수 및 창고업 0.00 31.50 7.71 14.23 16.77 22.10 44.12

숙박 및 음식점업 59.49 15.36 8.53 14.67 12.40 22.60 0.00

정보통신업 0.00 0.00 1.28 0.79 4.65 0.00 107.76

금융 및 보험업 0.00 11.19 0.00 3.31 3.62 0.00 0.00

부동산업 0.00 0.00 0.00 5.10 11.76 19.03 13.8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00 4.72 2.86 3.30 6.66 14.27 0.00

<표 III-27> 운수사고에 대한 업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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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0.00 9.06 8.00 8.66 13.19 19.74 17.8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0 13.95 0.00 14.16 27.53 86.57 77.48

교육 서비스업 0.00 10.47 0.00 4.46 6.21 20.14 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 2.63 1.68 4.37 14.57 13.31 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0 11.59 9.76 0.00 17.49 49.74 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4.52 9.66 9.65 16.64 3.29 35.65 0.00

국제 및 외국기관  - 0.00 0.00 0.00 35.51 0.00 0.00

전체 17.48 9.76 5.05 6.95 12.78 23.97 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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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광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0.00 2.83 1.37 1.57 4.43 4.17 17.1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0.00 0.00 0.00 0.00 33.17 0.00 280.11

건설업 0.00 5.04 0.00 0.00 0.00 0.00 0.00

도소매업 0.00 2.26 1.13 0.55 4.76 4.67 0.00

운수 및 창고업 0.00 6.93 3.29 7.28 0.00 21.55 168.07

숙박 및 음식점업 6.89 0.00 2.24 6.23 5.59 11.70 42.28

정보통신업 0.00 0.00 1.39 2.69 0.00 0.00 0.00

금융 및 보험업 0.00 2.09 0.00 0.00 0.00 0.00 0.00

부동산업 0.00 0.00 0.00 3.45 0.00 28.39 0.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00 3.03 1.04 0.00 0.00 0.00 0.00

<표 III-28> 운수사고에 대한 업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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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0.00 0.97 1.08 1.91 6.08 9.85 20.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0 10.46 3.28 2.25 11.11 13.49 39.59

교육 서비스업 0.00 0.00 1.34 1.16 3.20 11.96 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 1.48 0.38 1.60 2.95 7.80 28.4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0 4.92 0.00 0.00 0.00 0.00 168.3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0.00 0.00 0.00 0.00 3.11 18.16 33.96

국제 및 외국기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1.98 1.97 1.01 1.62 4.13 9.89 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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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운수사고에 대한 연령대별 조사망률은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연령에서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았다. 50대의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

리, 원료재생업과 60대의 부동산업에서만 여성의 조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남성의 경우 19세 이하의 건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그리고 50대와 60대의 광업과 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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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0.00 32.32 19.60 24.58 0.00 29.89 99.65

광업 0.00 0.00 103.84 40.14 25.42 55.87 0.00

제조업 13.22 12.02 19.00 18.68 19.55 16.39 14.4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00 7.42 14.40 25.97 0.00 0.00 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0.00 0.00 21.15 24.01 34.14 27.64 0.00

건설업 0.00 14.72 18.56 29.63 24.46 22.69 60.39

도소매업 7.33 15.20 19.40 19.79 22.10 18.27 18.37

운수 및 창고업 0.00 20.39 22.18 35.71 40.38 50.77 33.54

숙박 및 음식점업 16.26 10.61 29.08 18.07 13.68 5.82 48.22

정보통신업 0.00 8.56 10.99 12.80 18.62 30.20 0.00

금융 및 보험업 46.23 6.70 9.97 11.13 11.37 0.00 0.00

부동산업 0.00 17.14 8.23 11.73 28.84 22.60 24.2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00 7.38 11.02 11.21 16.98 27.70 42.56

<표 III-29> 자살에 대한 업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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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3.58 16.75 21.93 21.29 17.08 18.43 36.1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0 8.97 22.08 18.81 21.36 43.49 101.59

교육 서비스업 0.00 13.80 14.16 6.46 8.91 12.90 82.6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 8.44 13.95 8.38 10.15 9.95 23.5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8.12 10.65 19.77 6.71 18.84 0.00 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8.34 17.54 20.91 16.58 19.20 13.10 48.46

국제 및 외국기관 0.00 0.00 0.00 25.39 26.92 0.00 0.00

전체 12.76 11.95 17.40 17.81 19.50 20.61 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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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대한 업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에 따르면 19세 이하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높았고 20대에서는 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높았다. 30~40대에서는 광업의 자살에 대한 조사망률이 가장 높

았고 50대에서는 운수 및 창고업, 60대에서는 광업이 높았다. 70세 이상에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특이적으로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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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0.00 51.44 0.00 17.71 0.00 42.53 148.81

광업 0.00 0.00 125.47 44.70 27.21 59.67 0.00

제조업 17.82 15.77 21.52 23.11 24.32 20.15 20.1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00 0.00 17.42 29.79 0.00 0.00 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0.00 0.00 26.13 29.35 39.18 32.87 0.00

건설업 0.00 16.95 22.64 31.49 25.77 24.58 63.44

도소매업 0.00 24.72 23.04 29.18 37.48 25.76 24.32

운수 및 창고업 0.00 34.37 28.28 41.89 44.72 53.51 35.30

숙박 및 음식점업 39.66 14.18 37.54 24.45 41.33 33.90 134.14

정보통신업 0.00 9.24 12.21 14.97 20.93 39.97 0.00

<표 III-30> 자살에 대한 업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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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금융 및 보험업 0.00 14.91 15.70 16.57 10.87 0.00 0.00

부동산업 0.00 23.78 14.08 12.75 35.29 24.47 31.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00 7.86 15.71 13.20 17.31 30.93 45.4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6.94 21.51 31.11 33.56 28.58 28.85 47.4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0 6.97 41.96 31.15 29.83 57.72 154.96

교육 서비스업 0.00 26.18 25.36 13.38 18.64 20.14 111.6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 10.52 16.83 19.65 29.15 26.61 55.4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8.23 17.39 19.53 11.57 34.99 0.00 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0.00 24.15 21.72 14.56 32.91 14.26 92.42

국제 및 외국기관  - 0.00 0.00 33.21 35.51 0.00 0.00

전체 19.43 17.01 21.74 24.49 27.95 29.78 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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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0.00 0.00 61.20 40.13 0.00 0.00 0.00

광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0.00 3.96 9.59 5.90 8.42 6.26 0.0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00 27.41 0.00 0.00 0.00 0.00 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건설업 0.00 10.09 5.41 20.34 12.45 0.00 0.00

도소매업 11.70 7.36 13.58 8.19 8.73 4.67 0.00

운수 및 창고업 0.00 3.47 6.58 7.28 0.00 0.00 0.00

숙박 및 음식점업 0.00 7.06 17.96 14.01 7.45 0.00 21.14

정보통신업 0.00 7.89 8.35 5.38 9.35 0.00 0.00

금융 및 보험업 51.60 2.09 4.56 3.21 13.21 0.00 0.00

부동산업 0.00 11.00 0.00 10.35 15.83 17.74 0.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00 7.07 4.17 6.99 15.70 0.00 0.00

<표 III-31> 자살에 대한 업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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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0.00 12.66 10.78 10.48 9.12 4.92 12.4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0 10.46 6.55 9.01 11.11 20.23 19.79

교육 서비스업 0.00 9.37 9.41 4.66 6.40 0.00 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 8.14 13.30 6.73 7.74 7.02 7.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0 4.92 20.10 0.00 0.00 0.00 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5.75 12.05 19.61 19.79 6.23 12.11 0.00

국제 및 외국기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5.95 7.48 10.40 7.90 8.34 6.44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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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대한 업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은 대부분 남성에서 높았다. 19세 이

하의 금융 및 보험업과 도소매업, 20대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0대의 농업∙임업 및 어업과 예술, 스포

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0대의 농업∙임업 및 어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만 여성의 자살에 대한 조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남성의 경우 19세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대의 농업∙

임업 및 어업, 30대의 광업에서 자살에 의한 조사망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 70

세 이상의 남성은 대부분의 직종에서 자살에 대한 조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농업∙임업 및 어업의 경우 20대 남성, 30대와 40대 여성에서 자살에 대한 조

사망률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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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

머리 몸통 상지 하지 다발성
미상

(손상)
이물 화상 중독

미상

(비손상)
합병증

농업∙임업 및 어업 16.25 5.42 2.71 0.00 5.42 0.00 0.00 0.00 5.42 37.92 0.00

광업 51.62 30.97 0.00 0.00 30.97 51.62 0.00 0.00 0.00 61.94 0.00

제조업 6.40 2.64 0.08 0.20 2.10 1.32 0.25 0.67 6.57 11.95 0.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52 1.30 0.00 0.00 3.91 1.30 0.00 0.00 3.91 6.52 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5.50 2.58 0.00 0.00 5.17 5.17 0.00 0.00 7.75 27.12 1.29

건설업 10.03 3.93 0.00 0.44 4.22 2.91 0.00 0.73 7.27 17.60 0.44

도소매업 5.16 2.91 0.07 0.07 2.05 0.93 0.07 0.07 6.49 11.45 0.07

운수 및 창고업 12.81 5.09 0.49 0.33 3.29 3.45 0.16 0.66 12.16 24.48 0.66

숙박 및 음식점업 8.11 1.86 0.00 0.00 2.20 1.69 0.00 0.17 6.08 9.63 0.00

정보통신업 2.80 0.66 0.00 0.00 1.15 0.82 0.16 0.33 2.80 7.07 0.16

<표 III-32> 업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에 따른 조사망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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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

머리 몸통 상지 하지 다발성
미상

(손상)
이물 화상 중독

미상

(비손상)
합병증

금융 및 보험업 2.74 0.63 0.00 0.00 1.47 1.26 0.00 0.00 2.32 5.89 0.21

부동산업 13.32 2.96 0.00 0.30 4.73 2.37 0.30 1.18 4.44 16.28 0.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91 1.23 0.00 0.27 1.36 1.50 0.00 0.14 2.86 8.72 0.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13 3.36 0.18 0.09 3.62 1.94 0.35 0.09 4.77 14.05 0.4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5.30 8.98 0.00 0.33 4.32 4.99 0.00 1.66 6.99 17.63 0.33

교육 서비스업 2.03 1.53 0.25 0.00 1.53 1.27 0.00 0.25 2.29 7.88 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47 1.16 0.00 0.07 1.57 1.57 0.14 0.20 2.18 6.67 0.0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51 1.45 0.00 0.00 1.45 2.89 0.00 0.00 5.79 7.23 0.7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19 2.72 0.34 0.34 2.04 1.70 0.00 0.34 5.11 11.24 0.00

국제 및 외국기관 0.00 0.00 0.00 0.00 7.68 0.00 0.00 0.00 0.00 30.73 0.00

전체 6.69 2.60 0.09 0.15 2.39 1.73 0.15 0.41 5.41 11.87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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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별 조사망률은 <표 III-32>와 같이 나타났다. 이

역시 앞선 업종별 사인별 조사망률에서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

분류에 따른 위험도 비교를 위해서 각 업종의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에 따른 사

망률과 전체 근로자의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에 따른 사망률을 비교하여 초과위

험도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 위험도 및 위험의 크기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표

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III-32>를 보았을 때, 대부분 자살에 해당하는 미상의 비손상성 원인 항

목을 제외하고 조사망률이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항목은 광업의 머리 손상,

몸통 손상, 다발성 손상, 미상의 손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험도로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위험도를 보인 업종별 사인은 농업∙임업 및

어업의 상지 손상, 광업의 미상의 손상, 교육 서비스업의 상지 손상, 예술, 스포

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합병증이었으나 그에 따른 초과 사망자 수는 많지

않았다. 평균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업종별 사망부위 및 기타분류로는 제조

업과 도소매업의 중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의 머리 손상, 공공행정, 국

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몸통 손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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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

머리 몸통 상지 하지 다발성
미상

(손상)
이물 화상 중독

미상

(비손상)
합병증

농업∙임업 및 어업 23.49 7.83 3.91 0.00 3.91 0.00 0.00 0.00 7.83 46.98 0.00

광업 56.88 34.13 0.00 0.00 34.13 56.88 0.00 0.00 0.00 68.26 0.00

제조업 8.00 3.24 0.11 0.23 2.44 1.56 0.27 0.76 8.19 14.66 0.3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71 1.54 0.00 0.00 3.08 1.54 0.00 0.00 4.63 7.71 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7.14 3.12 0.00 0.00 4.67 6.23 0.00 0.00 9.35 32.72 1.56

건설업 11.93 4.39 0.00 0.53 4.39 3.33 0.00 0.88 8.42 20.00 0.35

도소매업 7.60 4.17 0.12 0.12 2.58 1.59 0.12 0.12 10.30 16.31 0.12

운수 및 창고업 14.44 5.82 0.60 0.40 3.81 4.21 0.20 0.80 14.24 29.69 0.80

숙박 및 음식점업 11.37 3.93 0.00 0.00 4.37 2.19 0.00 0.44 11.80 15.30 0.00

정보통신업 4.16 0.73 0.00 0.00 0.98 0.98 0.24 0.00 2.94 8.56 0.24

금융 및 보험업 4.25 1.16 0.00 0.00 1.54 2.32 0.00 0.00 3.48 8.49 0.39

부동산업 17.08 4.04 0.00 0.45 5.84 2.70 0.45 1.80 4.94 20.67 0.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60 1.54 0.00 0.44 2.20 2.20 0.00 0.22 3.30 11.88 0.00

<표 III-33> 업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에 따른 조사망률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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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

머리 몸통 상지 하지 다발성
미상

(손상)
이물 화상 중독

미상

(비손상)
합병증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3.15 4.03 0.18 0.00 5.26 2.98 0.53 0.18 7.54 21.05 0.8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8.03 14.68 0.00 0.67 4.67 6.67 0.00 2.00 12.01 28.03 0.67

교육 서비스업 4.66 1.86 0.93 0.00 4.66 3.73 0.00 0.93 3.73 15.85 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5 0.96 0.00 0.00 1.93 2.41 0.48 0.48 4.81 14.92 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37 1.34 0.00 0.00 2.68 2.68 0.00 0.00 6.69 12.05 1.3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2.56 1.88 0.63 0.63 3.14 3.14 0.00 0.63 6.91 13.82 0.00

국제 및 외국기관 0.00 0.00 0.00 0.00 10.52 0.00 0.00 0.00 0.00 42.09 0.00

전체 9.75 3.52 0.15 0.23 3.10 2.37 0.20 0.57 7.89 16.76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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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

머리 몸통 상지 하지 다발성
미상

(손상)
이물 화상 중독

미상

(비손상)
합병증

농업∙임업 및 어업 0.00 0.00 0.00 0.00 8.79 0.00 0.00 0.00 0.00 17.58 0.00

광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1.92 0.96 0.00 0.11 1.17 0.64 0.21 0.43 2.03 4.37 0.1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00 0.00 0.00 0.00 8.48 0.00 0.00 0.00 0.00 0.00 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7.54 0.00 0.00 0.00 7.54 0.00 0.00 0.00 0.00 0.00 0.00

건설업 0.85 1.70 0.00 0.00 3.40 0.85 0.00 0.00 1.70 5.95 0.85

도소매업 2.30 1.44 0.00 0.00 1.44 0.14 0.00 0.00 2.01 5.75 0.00

운수 및 창고업 5.44 1.81 0.00 0.00 0.91 0.00 0.00 0.00 2.72 0.91 0.00

숙박 및 음식점업 6.06 0.55 0.00 0.00 0.83 1.38 0.00 0.00 2.48 6.06 0.00

정보통신업 0.00 0.50 0.00 0.00 1.50 0.50 0.00 1.00 2.51 4.01 0.00

금융 및 보험업 0.93 0.00 0.00 0.00 1.39 0.00 0.00 0.00 0.93 2.78 0.00

부동산업 6.07 0.87 0.00 0.00 2.60 1.73 0.00 0.00 3.47 7.80 0.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15 0.72 0.00 0.00 0.00 0.36 0.00 0.00 2.15 3.58 0.00

<표 III-34>업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에 따른 조사망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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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

머리 몸통 상지 하지 다발성
미상

(손상)
이물 화상 중독

미상

(비손상)
합병증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3.03 2.67 0.18 0.18 1.96 0.89 0.18 0.00 1.96 6.95 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65 3.32 0.00 0.00 3.98 3.32 0.00 1.33 1.99 7.30 0.00

교육 서비스업 1.05 1.40 0.00 0.00 0.35 0.35 0.00 0.00 1.75 4.90 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4 1.19 0.00 0.08 1.51 1.43 0.08 0.16 1.74 5.31 0.0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15 1.57 0.00 0.00 0.00 3.15 0.00 0.00 4.72 1.57 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20 3.72 0.00 0.00 0.74 0.00 0.00 0.00 2.97 8.18 0.00

국제 및 외국기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2.51 1.34 0.02 0.05 1.43 0.87 0.07 0.18 2.02 5.22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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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에 대한 조사망률은 대부분 남성이 높았

으나 농업∙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정보통신업에서의 다발성 손상과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에서의 몸통 손상, 미상의 손상, 그리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의 몸통의 손상에 대한 조사망률은 여성에서 남성보다

높았다.

남성의 경우 광업 종사자에서 머리, 몸통, 다발성, 미상의 손상에 의한 조사

망률이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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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0.00 0.00 0.00 12.29 8.51 29.89 99.65

광업 0.00 0.00 0.00 0.00 25.42 223.46 0.00

제조업 3.31 6.10 4.34 5.15 9.18 14.69 9.6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00 0.00 4.80 8.66 11.62 0.00 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0.00 0.00 7.05 9.61 21.34 9.21 150.15

건설업 58.65 8.18 2.56 8.04 11.62 26.18 51.76

도소매업 0.00 5.90 2.62 3.18 7.22 23.25 27.55

운수 및 창고업 0.00 12.55 5.55 10.39 14.58 16.56 58.69

숙박 및 음식점업 20.33 8.25 5.82 8.56 3.80 15.51 16.07

정보통신업 0.00 1.32 3.08 1.83 9.31 0.00 0.00

금융 및 보험업 46.23 2.68 0.00 3.27 5.69 23.51 0.00

부동산업 0.00 5.71 0.00 2.93 11.80 23.59 24.2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00 3.69 2.12 2.80 5.31 27.70 17.02

<표 III-35> 머리손상에 대한 업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 (전체)



98 ∙∙∙∙ 근로자 사망통계 연보개발 시범사업

업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0.00 4.19 5.85 5.58 6.74 12.43 22.7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0 2.99 5.52 3.76 12.56 56.28 54.70

교육 서비스업 0.00 0.00 1.89 0.00 2.54 8.60 55.0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 1.95 0.93 1.68 5.56 8.63 28.2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0 2.66 2.82 0.00 14.13 20.33 111.6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8.34 8.77 5.98 5.10 6.40 26.19 32.30

국제 및 외국기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8.83 4.84 3.33 4.51 8.47 17.99 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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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부위 및 기타분류별 조사망률에 따르면 상세불명의 비손상성 원인이 가

장 많으나, 이중 대부분은(84.5%) 자살에 해당되기에 두 번째로 많은 머리 손

상에 대하여 업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을 살펴보았다.

머리 손상에 대한 업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에 따르면 19세 이하는 건설업,

20대는 운수 및 창고업, 30대는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40대는

운수 및 창고업에서 머리 손상에 대한 조사망률이 높았으며 50대와 60대는 광

업에서 높았다. 70대 이상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에서 머리

손상에 대한 조사망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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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0.00 0.00 0.00 17.71 11.99 42.53 148.81

광업 0.00 0.00 0.00 0.00 27.21 238.66 0.00

제조업 4.45 7.36 5.26 6.39 11.97 20.15 13.4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00 0.00 5.81 9.93 12.61 0.00 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0.00 0.00 8.71 11.74 19.59 10.96 182.82

건설업 83.06 12.10 3.35 9.14 12.89 28.36 54.38

도소매업 0.00 8.93 3.54 4.86 10.97 33.49 36.48

운수 및 창고업 0.00 17.18 6.43 11.86 16.15 16.29 52.95

숙박 및 음식점업 39.66 13.00 8.53 9.78 0.00 22.60 0.00

정보통신업 0.00 2.64 4.50 2.36 11.63 0.00 0.00

금융 및 보험업 0.00 3.73 0.00 5.52 7.24 32.48 0.00

부동산업 0.00 11.89 0.00 2.55 17.64 25.83 27.7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00 1.57 3.57 4.13 6.66 28.55 18.17

<표 III-36> 머리손상에 대한 업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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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0.00 7.92 9.78 10.82 10.99 17.46 27.6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0 6.97 8.39 8.49 20.65 90.70 64.57

교육 서비스업 0.00 0.00 0.00 0.00 6.21 13.42 74.4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 5.26 3.37 6.55 26.23 26.61 27.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0 0.00 4.88 0.00 26.24 33.16 83.4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4.52 9.66 9.65 8.32 13.17 28.52 30.81

국제 및 외국기관  -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13.60 7.43 4.86 6.66 12.72 25.02 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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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광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0.00 3.40 0.91 1.57 2.66 0.00 0.0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0.00 0.00 0.00 0.00 33.17 0.00 0.00

건설업 0.00 0.00 0.00 2.54 0.00 0.00 0.00

도소매업 0.00 3.40 1.13 1.09 3.97 4.67 0.00

운수 및 창고업 0.00 6.93 3.29 3.64 0.00 21.55 168.07

숙박 및 음식점업 6.89 3.53 2.24 7.78 4.66 14.04 21.14

정보통신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금융 및 보험업 51.60 2.09 0.00 0.00 0.00 0.00 0.00

부동산업 0.00 0.00 0.00 3.45 0.00 17.74 11.9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00 5.05 0.00 0.00 0.00 20.42 0.00

<표 III-37> 머리손상에 대한 업종별 연령대 별 조사망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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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0.00 0.97 1.08 0.95 3.80 5.91 12.4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0 0.00 3.28 0.00 2.78 0.00 39.59

교육 서비스업 0.00 0.00 2.69 0.00 1.60 0.00 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 1.48 0.38 0.96 2.95 5.46 28.4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0 4.92 0.00 0.00 0.00 0.00 168.3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0.00 8.03 0.00 0.00 0.00 24.22 33.96

국제 및 외국기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3.97 2.55 0.85 1.33 2.87 7.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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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손상에 대한 업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은 70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남성

에서 높았다. 19세 이하의 금융 및 보험업, 20대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대의 교육 서비스업, 40대의 부동산

업, 50대의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60대의 운수 및 창고업에서만 여성의 머

리손상에 대한 조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남성의 경우 19세 이하의 건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에서 머리손상에 대한 조사망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남성은 대부분의 업

종에서 머리손상에 대한 조사망률이 높았으나 특히 광업에서 특징적으로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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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망장소

주택
의료

기관

사회복지

시설

공공

시설
도로

상업

시설
산업장 농장

병원

이송중
기타

농업∙임업 및 어업 2.71 18.96 0.00 0.00 0.00 2.71 0.00 0.00 5.42 43.34

광업 41.29 61.94 0.00 0.00 10.32 10.32 82.58 10.32 0.00 10.32

제조업 7.63 10.41 0.00 0.14 2.97 0.51 2.36 0.08 0.56 8.0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83 3.91 0.00 0.00 5.22 1.30 0.00 0.00 1.30 3.91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9.04 23.24 0.00 0.00 6.46 1.29 5.17 2.58 0.00 15.50

건설업 8.43 17.16 0.00 0.15 4.80 0.87 3.20 1.16 0.44 11.63

도소매업 7.88 9.00 0.00 0.07 2.45 1.13 0.53 0.20 0.40 7.68

운수 및 창고업 15.77 20.37 0.00 0.16 5.59 1.48 1.81 0.00 1.48 17.41

숙박 및 음식점업 8.28 9.12 0.00 0.34 3.89 1.86 0.17 0.00 0.34 5.74

정보통신업 5.43 2.96 0.16 0.16 0.82 1.32 0.00 0.00 0.66 4.27

금융 및 보험업 3.58 4.84 0.00 0.21 1.26 0.42 0.21 0.21 0.21 3.58

<표 III-38> 업종별 사망장소에 따른 조사망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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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망장소

주택
의료

기관

사회복지

시설

공공

시설
도로

상업

시설
산업장 농장

병원

이송중
기타

부동산업 9.77 19.24 0.59 0.30 2.66 1.78 1.48 0.00 0.59 9.4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73 6.41 0.00 0.55 2.32 0.14 0.82 0.00 0.27 4.9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9.72 12.64 0.00 0.09 2.83 1.33 0.80 0.53 1.15 8.0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31 31.60 0.00 0.33 4.99 1.00 0.00 0.67 0.00 10.64

교육 서비스업 4.83 5.85 0.00 0.00 1.02 1.53 0.00 0.00 1.02 3.0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72 5.72 0.07 0.14 1.23 0.68 0.07 0.14 0.27 3.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06 9.40 0.00 0.00 2.17 0.00 0.00 0.00 0.00 10.8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19 11.58 0.00 0.34 2.72 2.04 0.68 0.00 0.00 6.47

국제 및 외국기관 7.68 7.6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3.05

전체 7.80 10.59 0.03 0.17 2.76 0.93 1.24 0.21 0.56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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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망 장소에 따른 조사망률은 <표 III-38>과 같이 나타났다. 이 역시

사망 장소에 따른 위험도 비교를 위해 각 업종의 사망장소에 따른 사망률과 전

체 근로자의 사망장소에 따른 사망률을 비교하여 초과위험도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 위험도 및 위험의 크기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표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자 한다.

<표 III-38>를 보았을 때, 기타를 제외하고 조사망률이 30 이상으로 높게 나

타난 항목은 대부분 주택이나 의료기관에서의 사망이였으나 광업의 경우 산업

장에서의 사망이 조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위험도로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 전

체 평균 대비 높은 위험도를 보인 업종별 사망장소는 광업의 산업장, 농장과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의 농장, 그리고 정보통신업, 부동산업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망이었다. 평균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업종별 사망 장

소로는 광업의 산업장에서의 사망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의료

기관에서의 사망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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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망장소

주택
의료

기관

사회복지

시설

공공

시설
도로

상업

시설
산업장 농장

병원

이송중
기타

농업∙임업 및 어업 0.00 23.49 0.00 0.00 0.00 3.91 0.00 0.00 7.83 58.72

광업 45.51 68.26 0.00 0.00 11.38 11.38 91.01 11.38 0.00 11.38

제조업 9.18 12.41 0.00 0.15 3.65 0.69 3.08 0.11 0.69 10.0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25 4.63 0.00 0.00 6.17 1.54 0.00 0.00 1.54 3.08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0.91 26.49 0.00 0.00 7.79 1.56 4.67 3.12 0.00 18.70

건설업 9.30 19.47 0.00 0.00 5.44 1.05 3.86 1.40 0.53 13.51

도소매업 10.79 13.00 0.00 0.12 3.68 1.59 0.86 0.37 0.49 12.26

운수 및 창고업 18.85 23.87 0.00 0.20 6.02 1.81 2.21 0.00 1.81 20.86

숙박 및 음식점업 10.05 15.30 0.00 0.00 6.56 4.37 0.44 0.00 0.44 11.80

정보통신업 5.63 3.67 0.24 0.24 0.98 1.22 0.00 0.00 0.98 5.63

금융 및 보험업 4.25 7.72 0.00 0.39 2.32 0.77 0.39 0.39 0.39 5.02

<표 III-39> 업종별 사망장소에 따른 조사망률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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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망장소

주택
의료

기관

사회복지

시설

공공

시설
도로

상업

시설
산업장 농장

병원

이송중
기타

부동산업 12.13 24.72 0.90 0.00 3.60 2.25 2.25 0.00 0.45 11.6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26 7.92 0.00 0.44 3.52 0.22 1.32 0.00 0.44 7.4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3.15 19.29 0.00 0.18 4.21 2.28 1.40 1.05 1.93 12.4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7.35 53.38 0.00 0.67 6.67 0.67 0.00 1.33 0.00 17.35

교육 서비스업 6.53 13.99 0.00 0.00 0.00 4.66 0.00 0.00 1.86 10.2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15 13.96 0.48 0.96 1.93 2.41 0.48 0.00 0.48 7.7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69 13.39 0.00 0.00 4.02 0.00 0.00 0.00 0.00 14.7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42 16.96 0.00 0.63 4.40 2.51 1.26 0.00 0.00 8.16

국제 및 외국기관 10.52 10.5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1.57

전체 10.07 14.97 0.05 0.20 3.91 1.34 2.07 0.35 0.8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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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망장소

주택
의료

기관

사회복지

시설

공공

시설
도로

상업

시설
산업장 농장

병원

이송중
기타

농업∙임업 및 어업 8.79 8.7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8.79

광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3.31 4.80 0.00 0.11 1.07 0.00 0.32 0.00 0.21 2.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8.48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0.00 7.54 0.00 0.00 0.00 0.00 7.54 0.00 0.00 0.00

건설업 4.25 5.95 0.00 0.85 1.70 0.00 0.00 0.00 0.00 2.55

도소매업 4.46 4.32 0.00 0.00 1.01 0.58 0.14 0.00 0.29 2.30

운수 및 창고업 1.81 4.54 0.00 0.00 3.63 0.00 0.00 0.00 0.00 1.81

숙박 및 음식점업 7.16 5.23 0.00 0.55 2.20 0.28 0.00 0.00 0.28 1.93

정보통신업 5.02 1.50 0.00 0.00 0.50 1.50 0.00 0.00 0.00 1.50

금융 및 보험업 2.78 1.3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85

<표 III-40> 업종별 사망장소에 따른 조사망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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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망장소

주택
의료

기관

사회복지

시설

공공

시설
도로

상업

시설
산업장 농장

병원

이송중
기타

부동산업 5.20 8.66 0.00 0.87 0.87 0.87 0.00 0.00 0.87 5.2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22 3.94 0.00 0.72 0.36 0.00 0.00 0.00 0.00 0.7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6.24 5.88 0.00 0.00 1.43 0.36 0.18 0.00 0.36 3.5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31 9.95 0.00 0.00 3.32 1.33 0.00 0.00 0.00 3.98

교육 서비스업 4.20 2.80 0.00 0.00 1.40 0.35 0.00 0.00 0.70 0.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15 4.36 0.00 0.00 1.11 0.40 0.00 0.16 0.24 2.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15 4.7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2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8.92 5.20 0.00 0.00 0.74 1.49 0.00 0.00 0.00 4.46

국제 및 외국기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4.72 4.63 0.00 0.13 1.19 0.38 0.11 0.04 0.24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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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망장소에 따른 조사망률은 대부분 남성에서 높았으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주택에서의 사망,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의 산업장에

서의 사망, 부동산업의 공공시설 및 병원 이송중 사망,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

스업의 공공시설에서의 사망,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상업시설에서

의 사망에 대한 조사망률이 여성에서 남성보다 높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대부분의 업종에서 주택 및 의료기관에서의 조사망률이

높았으나 남성의 광업종사자의 경우 산업장에서의 사망이 특징적으로 높았다.

4) 직종별 사망률

조사망률 산출시 사용된 2018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들의 직종 정보는 3차

고용직업분류 기준에 따른 코드(01~24)와 4차 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른 코드

(1~9), 그 외 기타(00, N, X) 등의 코드기록이 혼재되어있었다. 따라서 근로자

수 집계는 자료에 주로 사용된 고용직업분류 기준을 직종구분정보로 사용하였

고 그 외 결측값(남성: 344,741건, 여성: 156,159건)과 표준직업분류 기준으로

코딩된 자료 및 기타 코드로 코딩된 자료(남성: 880,489건, 여성: 263,557건)들

을 제외한 나머지 87.4%에 해당하는 자료를 근로자모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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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2018 근로자 모수* 사망자수 조사망률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관리직 1,682,814 1,126,700 556,114 539 465 74 32.03 41.27 13.31 108.55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2,539,322 1,214,173 1,325,149 584 416 168 23.00 34.26 12.68 77.80
금융, 보험관련직 230,116 112,310 117,806 28 22 6 12.17 19.59 5.09 10.30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213,032 77,673 135,359 31 19 12 14.55 24.46 8.87 13.75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41,860 24,548 17,312 9 6 3 21.50 24.44 17.33 169.59
보건, 의료관련직 822,135 127,921 694,214 159 44 115 19.34 34.40 16.57 118.50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453,474 42,610 410,864 70 18 52 15.44 42.24 12.66 129.14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90,064 37,732 52,332 15 8 7 16.65 21.20 13.38 11.42
운전 및 운송관련직 420,451 396,693 23,758 351 347 4 83.48 87.47 16.84 357.31
영업 및 판매관련직 632,620 284,111 348,509 154 110 44 24.34 38.72 12.63 191.94
경비 및 청소관련직 636,856 367,330 269,526 386 305 81 60.61 83.03 30.05 242.69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180,401 78,886 101,515 49 34 15 27.16 43.10 14.78 265.12
음식서비스관련직 469,711 128,248 341,463 120 68 52 25.55 53.02 15.23 79.41
건설관련직 304,378 270,517 33,861 170 164 6 55.85 60.62 17.72 99.43
기계관련직 365,348 338,840 26,508 152 144 8 41.60 42.50 30.18 40.17
재료관련직 141,395 130,616 10,779 79 79 0 55.87 60.48 0.00 48.29
화학관련직 81,355 67,148 14,207 33 33 0 40.56 49.15 0.00 35.63
섬유 및 의복관련직 52,022 25,250 26,772 18 13 5 34.60 51.49 18.68 29.88

<표 III-41> 직종별 조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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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측값(남성 344,741, 여성 156,159), 00, N, X, 직종코드(1~9) 해당기록(남성 880,489, 여성 263,557) 분석에 제외됨

직종별
2018 근로자 모수* 사망자수 조사망률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기전자관련직 434,279 359,112 75,167 120 110 10 27.63 30.63 13.30 94.68
정보통신관련직 258,952 209,901 49,051 39 36 3 15.06 17.15 6.12 20.66
식품가공관련직 65,626 31,827 33,799 17 15 2 25.90 47.13 5.92 22.80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1,225,327 802,898 422,429 559 499 60 45.62 62.15 14.20 153.53
농림 어업관련직 70,871 45,552 25,319 76 69 7 107.24 151.48 27.65 257.39
전체 11,412,487 6,300,655 5,111,832 3,758  3,024 734 32.93 48.0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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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조사망률은 농림 어업관련직에서 가장 높았으며 운전 및 운송관련직,

경비 및 청소관련직 순으로 높았다. 직종별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운전 및 운

송관련직이 가장 높았고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이 두 번째로 높

았으며 농림 어업관련직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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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관리직 0.00 23.51 22.29 25.76 44.24 53.81 1,276.76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18.50 16.63 18.50 25.20 36.00 43.16 846.91

금융, 보험관련직 0.00 8.44 11.77 14.93 21.92 0.00 0.00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0.00 18.41 16.03 3.75 22.90 29.73 0.00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0.00 47.95 26.29 0.00 0.00 0.00 2,380.95

보건, 의료관련직 0.00 17.22 18.84 13.06 19.41 26.61 1,591.51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0.00 8.34 12.04 13.30 21.24 19.83 1,811.59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0.00 16.54 18.56 18.88 0.00 0.00 0.00

운전 및 운송관련직 76.92 77.83 50.61 73.57 91.10 112.12 4,424.78

영업 및 판매관련직 21.13 20.77 25.40 23.52 19.71 54.34 2,590.67

경비 및 청소관련직 44.31 39.49 35.53 57.24 48.26 62.36 3,074.8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49.50 11.59 37.42 16.85 58.19 40.33 3,636.36

<표 III-42> 직종별 연령대에 따른 조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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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음식서비스관련직 45.09 22.41 38.05 29.24 18.91 18.01 810.81

건설관련직 0.00 24.36 38.39 61.03 59.43 93.24 875.00

기계관련직 46.33 31.15 39.15 45.26 47.73 62.15 0.00

재료관련직 0.00 59.27 54.13 49.55 68.08 55.70 0.00

화학관련직 0.00 47.64 32.92 46.78 41.50 38.80 0.00

섬유 및 의복관련직 0.00 71.62 15.63 21.27 49.04 16.05 0.00

전기전자관련직 33.05 19.66 20.68 24.44 48.88 46.83 1,044.39

정보통신관련직 0.00 9.23 16.66 12.30 36.15 83.75 0.00

식품가공관련직 0.00 0.00 38.07 26.90 36.09 41.36 0.00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38.11 34.62 42.09 39.08 48.55 75.34 1,738.47

농림 어업관련직 0.00 37.00 11.77 58.23 88.96 186.46 3,183.02

전체 27.72 21.51 24.89 29.50 41.80 59.18 1804.08



118 ∙∙∙∙ 근로자 사망통계 연보개발 시범사업

직종별 연령대에 따른 조사망률은 19세 이하부터 50대까지 전부 운전 및 운

송관련직에서 조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는 20대의 섬유 및 의복관련직

과 50대의 농림 어업관련직의 조사망률이 비교적 눈에 띄게 높았다. 60대에서

는 농림 어업관련직, 70세 이상에서는 운전 및 운송관력직에서 조사망률이 가

장 높았다.

[그림 III-14] 직종별 사망의 외인분류에 따른 조사망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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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사망 외인

운수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 기타외인

관리직 7.25 2.85 1.07 0.18 0.59 16.88 0.36 2.85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4.61 1.02 0.35 0.16 0.08 14.93 0.55 1.30

금융, 보험관련직 2.17 0.00 0.00 0.00 0.43 8.69 0.43 0.43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88 0.47 0.00 0.00 0.47 10.33 0.47 0.94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7.17 0.00 0.00 0.00 0.00 9.56 0.00 4.78

보건, 의료관련직 3.04 1.09 0.36 0.49 0.24 12.16 0.61 1.34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2.65 0.88 0.00 0.22 0.00 9.92 0.66 1.10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2.22 0.00 0.00 0.00 0.00 14.43 0.00 0.00

운전 및 운송관련직 22.12 6.18 3.33 0.24 1.19 44.48 0.71 5.23

영업 및 판매관련직 5.69 1.58 0.32 0.00 0.16 15.17 0.47 0.95

경비 및 청소관련직 19.00 7.22 1.73 0.16 0.63 25.12 1.26 5.50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3.88 1.11 1.66 0.55 0.00 19.96 0.00 0.00

 <표 III-43> 직종별 사인에 따른 조사망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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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사망 외인

운수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 기타외인

음식서비스관련직 6.60 0.64 0.64 0.43 0.21 14.26 1.49 1.28

건설관련직 11.17 7.23 1.31 0.00 1.97 25.95 0.33 7.88

기계관련직 9.03 3.28 0.82 0.00 0.27 22.17 0.82 5.20

재료관련직 5.66 2.83 2.12 0.00 1.41 31.83 0.71 11.32

화학관련직 9.83 2.46 0.00 0.00 0.00 23.35 0.00 4.92

섬유 및 의복관련직 1.92 3.84 0.00 0.00 0.00 19.22 0.00 9.61

전기전자관련직 4.84 2.76 0.69 1.61 0.23 13.13 0.23 4.14

정보통신관련직 2.70 1.93 0.39 0.00 0.00 8.88 0.00 1.16

식품가공관련직 7.62 1.52 0.00 0.00 0.00 13.71 1.52 1.5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8.49 3.67 0.65 0.90 0.73 25.38 0.33 5.47

농림 어업관련직 39.51 12.70 4.23 1.41 1.41 33.86 0.00 14.11

전체 7.25 2.53 0.77 0.32 0.41 18.15 0.54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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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망률과 그 위험에 대한 비교도 업종별 사망률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표 III-43>를 보았을 때, 기타외인 항목을

제외하고 조사망률이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항목은 농림 어업관련직의 운수

사고와 운전 및 운송관력직, 재료관련직, 농림 어업관련직의 자살로 나타났다.

이를 위험도로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위험도를 보인

직종별 사인은 전기전자관련직의 화재사고와 음식서비스관련직, 식품가공관련

직의 타살이였으며 이에 따른 초과사망자 수는 많지 않았다. 평균이상의 사망

자가 발생한 직종별 사인은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의 자살과 운전 및 운송관련

직, 경비 및 청소관련직의 운수사고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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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사망 외인

운수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 기타외인

관리직 9.23 3.91 1.33 0.27 0.89 21.92 0.18 3.55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6.67 1.98 0.66 0.16 0.16 21.66 0.49 2.47

금융, 보험관련직 1.78 0.00 0.00 0.00 0.00 16.03 0.89 0.89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5.15 0.00 0.00 0.00 0.00 16.74 0.00 2.57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4.07 0.00 0.00 0.00 0.00 16.29 0.00 4.07

보건, 의료관련직 4.69 4.69 1.56 0.78 0.78 18.76 0.00 3.13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4.69 4.69 0.00 0.00 0.00 25.82 0.00 7.04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5.30 0.00 0.00 0.00 0.00 15.90 0.00 0.00

운전 및 운송관련직 23.19 6.30 3.53 0.25 1.26 46.64 0.76 5.55

영업 및 판매관련직 9.15 2.82 0.35 0.00 0.35 23.58 0.70 1.76

경비 및 청소관련직 24.23 11.16 2.72 0.27 0.82 34.30 1.36 8.17

<표 III-44> 직종별 사인에 따른 조사망률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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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사망 외인

운수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 기타외인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7.61 0.00 3.80 0.00 0.00 31.69 0.00 0.00

음식서비스관련직 14.82 1.56 2.34 0.78 0.78 29.63 1.56 1.56

건설관련직 12.57 8.13 1.48 0.00 1.48 27.72 0.37 8.87

기계관련직 9.44 3.54 0.59 0.00 0.30 23.02 0.59 5.02

재료관련직 6.12 3.06 2.30 0.00 1.53 34.45 0.77 12.25

화학관련직 11.91 2.98 0.00 0.00 0.00 28.30 0.00 5.96

섬유 및 의복관련직 3.96 7.92 0.00 0.00 0.00 23.76 0.00 15.84

전기전자관련직 5.29 3.34 0.84 1.39 0.28 14.76 0.00 4.73

정보통신관련직 3.33 2.38 0.48 0.00 0.00 9.53 0.00 1.43

식품가공관련직 12.57 0.00 0.00 0.00 0.00 28.28 3.14 3.14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11.46 5.48 1.00 0.75 1.12 34.25 0.25 7.85

농림 어업관련직 57.08 19.76 4.39 2.20 2.20 46.10 0.00 19.76

전체 10.55 4.19 1.25 0.33 0.65 25.84 0.44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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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사망 외인

운수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 기타

관리직 3.24 0.72 0.54 0.00 0.00 6.65 0.72 1.44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2.72 0.15 0.08 0.15 0.00 8.75 0.60 0.23

금융, 보험관련직 2.55 0.00 0.00 0.00 0.85 1.70 0.00 0.00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0.00 0.74 0.00 0.00 0.74 6.65 0.74 0.00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11.55 0.00 0.00 0.00 0.00 0.00 0.00 5.78

보건, 의료관련직 2.74 0.43 0.14 0.43 0.14 10.95 0.72 1.01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2.43 0.49 0.00 0.24 0.00 8.28 0.73 0.49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13.38 0.00 0.00

운전 및 운송관련직 4.21 4.21 0.00 0.00 0.00 8.42 0.00 0.00

영업 및 판매관련직 2.87 0.57 0.29 0.00 0.00 8.32 0.29 0.29

경비 및 청소관련직 11.87 1.86 0.37 0.00 0.37 12.61 1.11 1.86

<표 III-45> 직종별 사인에 따른 조사망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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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사망 외인

운수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 기타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0.99 1.97 0.00 0.99 0.00 10.84 0.00 0.00

음식서비스관련직 3.51 0.29 0.00 0.29 0.00 8.49 1.46 1.17

건설관련직 0.00 0.00 0.00 0.00 5.91 11.81 0.00 0.00

기계관련직 3.77 0.00 3.77 0.00 0.00 11.32 3.77 7.54

재료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화학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섬유 및 의복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14.94 0.00 3.74

전기전자관련직 2.66 0.00 0.00 2.66 0.00 5.32 1.33 1.33

정보통신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6.12 0.00 0.00

식품가공관련직 2.96 2.96 0.00 0.00 0.00 0.00 0.00 0.00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2.84 0.24 0.00 1.18 0.00 8.52 0.47 0.95

농림 어업관련직 7.90 0.00 3.95 0.00 0.00 11.85 0.00 3.95

전체 3.17 0.49 0.18 0.29 0.12 8.67 0.67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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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대한 직종별 사인에 따른 조사망률은 타살을 제외하고 대부분 남성

에서 높았으나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의 추락 및 중독사고, 금

융, 보험관련직,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의 운수사고, 미용, 숙박, 여행, 오

락, 스포츠관련직, 식품가공관련직의 추락사고, 건설관련직의 중독사고, 기계관

련직의 익사사고, 전기전자관련직,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의 화재사고에 의한 조사망률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남성의 경우 경비 및 청소관련직과 농림 어업관련직의 운수사고에 대한 조

사망률이 특징적으로 높았다. 자살의 경우 대부분의 남성에서 직종에 관계없이

조사망률이 높았으나 운전 및 운송관련직, 농림 어업관련직에서 다른 직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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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관리직 0.00 4.05 2.79 5.01 13.30 19.79 75.10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4.62 4.08 2.54 4.67 6.45 15.69 325.73

금융, 보험관련직 0.00 3.38 0.98 2.13 5.48 0.00 0.00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0.00 6.14 0.00 1.88 0.00 0.00 0.00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0.00 23.98 6.57 0.00 0.00 0.00 0.00

보건, 의료관련직 0.00 2.72 0.52 1.24 4.69 6.94 397.88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0.00 0.00 1.00 2.80 4.05 8.50 0.00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0.00 3.31 2.65 0.00 0.00 0.00 0.00

운전 및 운송관련직 76.92 37.48 13.40 17.66 21.02 32.22 0.00

영업 및 판매관련직 10.56 6.49 3.63 4.95 4.28 18.11 1036.27

경비 및 청소관련직 0.00 14.10 10.93 12.52 14.35 21.56 922.45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0.00 2.58 7.02 0.00 10.58 0.00 0.00

<표 III-46> 운수사고에 대한 직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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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음식서비스관련직 28.18 7.80 3.17 4.33 5.82 6.00 270.27

건설관련직 0.00 9.14 7.11 4.44 14.50 34.97 0.00

기계관련직 23.16 8.49 7.34 8.83 5.51 28.69 0.00

재료관련직 0.00 14.82 11.28 0.00 0.00 0.00 0.00

화학관련직 0.00 25.99 3.29 0.00 10.37 0.00 0.00

섬유 및 의복관련직 0.00 23.87 0.00 0.00 0.00 0.00 0.00

전기전자관련직 0.00 3.10 4.28 4.89 8.43 7.81 0.00

정보통신관련직 0.00 0.00 1.75 4.61 9.04 41.88 0.00

식품가공관련직 0.00 0.00 6.34 6.72 7.22 41.36 0.00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7.62 9.74 5.68 5.50 10.33 14.65 453.51

농림 어업관련직 0.00 0.00 0.00 8.32 47.10 70.55 1,061.01

전체 9.90 5.70 3.57 5.05 9.67 18.89 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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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고에 대한 직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은 19세 이하부터 20대, 30대 및

40대까지는 운전 및 운송관련직에서 가장 높았으며 50대, 60대 및 70세 이상에

서는 농림 어업관련직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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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관리직 0.00 7.52 3.64 6.39 17.89 22.27 0.00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13.02 5.86 3.76 7.08 8.62 17.77 316.21

금융, 보험관련직 0.00 5.11 0.00 3.95 0.00 0.00 0.00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0.00 21.32 0.00 5.45 0.00 0.00 0.00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0.00 0.00 12.60 0.00 0.00 0.00 0.00

보건, 의료관련직 0.00 6.58 0.00 4.06 13.59 9.37 0.00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0.00 0.00 7.60 11.19 0.00 0.00 0.00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0.00 11.69 5.96 0.00 0.00 0.00 0.00

운전 및 운송관련직 89.37 42.28 14.30 17.88 22.16 32.95 0.00

영업 및 판매관련직 28.58 11.36 3.79 9.60 10.62 26.23 746.27

경비 및 청소관련직 0.00 17.73 13.24 19.59 25.69 27.46 796.63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0.00 3.87 12.88 0.00 22.89 0.00 0.00

 <표 III-47> 운수사고에 대한 직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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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음식서비스관련직 54.40 15.27 6.14 10.01 26.82 0.00 0.00

건설관련직 0.00 12.22 8.38 4.96 15.38 36.25 0.00

기계관련직 24.13 9.09 7.69 9.75 4.18 29.89 0.00

재료관련직 0.00 15.82 11.70 0.00 0.00 0.00 0.00

화학관련직 0.00 34.72 3.73 0.00 13.05 0.00 0.00

섬유 및 의복관련직 0.00 42.19 0.00 0.00 0.00 0.00 0.00

전기전자관련직 0.00 4.21 4.87 4.81 8.36 8.09 0.00

정보통신관련직 0.00 0.00 2.10 5.11 9.79 43.99 0.00

식품가공관련직 0.00 0.00 0.00 12.93 19.98 112.55 0.00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9.48 11.96 6.91 8.78 15.05 18.40 963.08

농림 어업관련직 0.00 0.00 0.00 13.39 78.37 91.54 1,659.75

전체 17.66 9.91 5.11 7.66 15.07 24.70 3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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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관리직 0.00 0.00 0.73 1.59 4.51 14.84 384.62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0.00 3.01 1.21 2.53 4.18 11.63 370.37

금융, 보험관련직 0.00 2.52 2.00 0.00 21.43 0.00 0.00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0.00 35.38 0.00 0.00 0.00 0.00 0.00

보건, 의료관련직 0.00 2.10 0.68 0.73 3.71 6.60 1,578.95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0.00 0.00 0.00 2.24 4.33 9.70 0.00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운전 및 운송관련직 0.00 0.00 0.00 14.58 0.00 0.00 0.00

영업 및 판매관련직 0.00 2.39 3.35 2.02 2.26 9.40 1,694.92

경비 및 청소관련직 0.00 0.00 0.00 3.96 6.59 13.58 1,261.03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0.00 1.93 0.00 0.00 0.00 0.00 0.00

 <표 III-48> 운수사고에 대한 직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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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음식서비스관련직 9.63 0.00 0.00 2.76 3.96 6.52 332.23

건설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계관련직 0.00 0.00 0.00 0.00 15.01 0.00 0.00

재료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화학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섬유 및 의복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기전자관련직 0.00 0.00 0.00 5.24 8.72 0.00 0.00

정보통신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식품가공관련직 0.00 0.00 17.06 0.00 0.00 0.00 0.00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0.00 3.91 1.47 0.75 4.58 6.59 0.00

농림 어업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29.70 0.00

전체 2.00 2.01 1.03 1.84 4.15 10.28 5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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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고에 대한 직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은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남성에서 높았다. 20대의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과 30대의 보건, 의료관

련직 및 식품가공관련직, 40대의 전기전자관련직, 50대의 금융, 보험관련직, 기

계관련직, 전기전자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60대의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과 음식서비스관련직에서 여성의 운수사고에 대한 조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남성의 경우 19세 이하의 운전 및 운송관련직과 음식서비스관련직, 50대와

60대의 농림 어업관련직, 60대의 식품가공관련직에서 운수사고에 대한 조사망

률이 특징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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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관리직 0.00 15.00 15.00 16.41 18.56 17.32 638.38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9.25 10.36 14.11 17.86 21.73 13.73 260.59

금융, 보험관련직 0.00 5.07 8.83 12.79 10.96 0.00 0.00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0.00 12.28 14.80 1.88 9.16 14.86 0.00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0.00 23.98 6.57 0.00 0.00 0.00 2,380.95

보건, 의료관련직 0.00 10.42 16.22 9.95 11.38 10.41 530.50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0.00 8.34 10.03 9.10 11.12 11.33 362.32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0.00 13.23 15.91 18.88 0.00 0.00 0.00

운전 및 운송관련직 0.00 28.83 34.24 44.14 48.27 57.99 884.96

영업 및 판매관련직 10.56 13.63 19.35 15.47 10.28 18.11 518.13

경비 및 청소관련직 44.31 19.74 21.86 35.78 23.48 23.09 956.61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33.00 7.73 30.40 12.64 37.03 30.24 3,636.36

<표 III-49> 자살에 대한 직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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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음식서비스관련직 16.91 9.74 31.71 17.32 10.18 4.00 540.54

건설관련직 0.00 12.18 24.17 35.51 24.64 17.48 375.00

기계관련직 23.16 15.57 25.29 24.29 20.19 23.91 0.00

재료관련직 0.00 24.70 42.85 30.28 27.23 22.28 0.00

화학관련직 0.00 17.32 26.34 40.09 10.37 0.00 0.00

섬유 및 의복관련직 0.00 23.87 0.00 21.27 24.52 16.05 0.00

전기전자관련직 16.52 9.31 10.70 13.69 23.60 7.81 522.19

정보통신관련직 0.00 6.15 10.52 6.15 18.08 41.88 0.00

식품가공관련직 0.00 0.00 25.38 13.45 21.65 0.00 0.00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15.25 16.77 30.06 26.56 24.79 20.93 680.27

농림 어업관련직 0.00 37.00 11.77 24.95 20.93 45.36 1,326.26

전체 12.87 12.11 17.96 19.13 20.70 20.82 661.22



Ⅲ. 연구결과 ∙∙∙∙ 137

자살에 대한 직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은 19세 이하의 경우 경비 및 청소관

련직에서 가장 높았으며 20대는 농림 어업관련직, 30대부터 60대까지는 운전

및 운송관련직에서 가장 높았다. 70세 이상의 경우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

포츠관련직에서 자살에 대한 조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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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관리직 0.00 21.07 18.21 21.09 24.49 23.19 746.62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13.02 14.23 17.71 27.62 34.49 20.73 316.21

금융, 보험관련직 0.00 15.34 15.38 19.73 14.73 0.00 0.00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0.00 21.32 22.41 5.45 11.74 21.24 0.00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0.00 74.38 12.60 0.00 0.00 0.00 2,380.95

보건, 의료관련직 0.00 9.87 20.79 12.17 33.96 9.37 531.91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0.00 24.10 7.60 11.19 61.45 45.87 606.06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0.00 11.69 17.89 23.53 0.00 0.00 0.00

운전 및 운송관련직 0.00 32.52 34.97 47.33 50.06 59.31 934.58

영업 및 판매관련직 0.00 19.88 23.68 27.19 24.78 26.23 746.27

경비 및 청소관련직 60.39 24.82 26.49 42.44 36.92 32.82 1,171.51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62.38 11.62 38.63 15.48 68.66 35.53 5,128.21

<표 III-50> 자살에 대한 직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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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음식서비스관련직 40.80 11.45 46.07 35.02 35.76 50.35 1,449.28

건설관련직 0.00 16.29 28.50 34.69 26.15 18.13 380.71

기계관련직 24.13 16.67 25.62 24.38 23.01 24.91 0.00

재료관련직 0.00 26.37 44.48 33.40 31.19 24.15 0.00

화학관련직 0.00 23.15 29.88 47.49 13.05 0.00 0.00

섬유 및 의복관련직 0.00 42.19 0.00 0.00 46.55 30.91 0.00

전기전자관련직 21.27 11.22 11.35 15.62 27.16 8.09 527.70

정보통신관련직 0.00 9.39 9.47 6.82 19.57 43.99 0.00

식품가공관련직 0.00 0.00 40.40 25.87 59.93 0.00 0.00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18.97 20.19 33.26 42.87 37.00 27.59 1,444.62

농림 어업관련직 0.00 56.75 16.53 13.39 26.12 68.66 2,074.69

전체 19.62 17.33 22.28 27.66 32.66 30.35 8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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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관리직 0.00 7.91 7.29 4.77 7.21 5.57 192.31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7.17 8.03 10.17 9.16 8.35 0.00 0.00

금융, 보험관련직 0.00 0.00 2.00 4.64 0.00 0.00 0.00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0.00 8.62 10.03 0.00 7.51 0.00 0.00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보건, 의료관련직 0.00 10.51 14.88 9.55 8.91 10.56 526.32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0.00 6.28 10.40 8.96 7.58 6.47 0.00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0.00 13.84 14.32 13.53 0.00 0.00 0.00

운전 및 운송관련직 0.00 0.00 23.45 0.00 15.21 0.00 0.00

영업 및 판매관련직 16.76 8.37 11.72 8.07 5.65 9.40 0.00

경비 및 청소관련직 0.00 0.00 0.00 27.71 14.28 9.96 378.31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22.43 5.79 20.55 9.24 9.84 23.31 0.00

<표 III-51> 자살에 대한 직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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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음식서비스관련직 0.00 7.97 16.39 12.44 7.92 0.00 332.23

건설관련직 0.00 0.00 0.00 42.49 0.00 0.00 0.00

기계관련직 0.00 0.00 18.19 23.38 0.00 0.00 0.00

재료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화학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섬유 및 의복관련직 0.00 0.00 0.00 40.47 8.48 0.00 0.00

전기전자관련직 0.00 3.94 5.90 5.24 8.72 0.00 0.00

정보통신관련직 0.00 0.00 15.74 0.00 0.00 0.00 0.00

식품가공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0.00 7.82 19.15 2.99 9.93 6.59 0.00

농림 어업관련직 0.00 0.00 0.00 43.92 13.11 0.00 0.00

전체 5.99 7.53 10.86 8.61 8.49 6.70 1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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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대한 직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은 대부분 남성에서 높았다. 19세 이

하의 영업 및 판매관련직, 20대의 보건, 의료관련직과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30대의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40대의 건설관련직, 섬유 및 의복관련

직, 농림 어업관련직에서는 여성의 조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남성의 경우 19세 이하 경비 및 청소관련직과 음식서비스관련직, 20대의 농

림 어업관련직, 50대의 시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운전 및 운송관련직, 미용, 숙

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식품가공관련직, 60대의 운전 및 운송관련직에서

자살에 대한 조사망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70세 이상 남성의 경우 대부분

의 직종에서 자살에 대한 조사망률이 높았으나 특히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

포츠관련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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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　

머리 몸통 상지 하지 다발성
미상

(손상)
이물 화상 중독

미상

(비손상)
합병증

관리직 7.37 2.32 0.06 0.12 2.26 2.26 0.06 0.24 5.82 11.35 0.12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3.98 1.50 0.00 0.12 1.93 1.30 0.12 0.28 4.29 9.25 0.16

금융, 보험관련직 2.17 0.87 0.00 0.00 0.87 0.43 0.00 0.00 3.48 4.35 0.00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0.94 1.41 0.00 0.00 1.41 2.35 0.00 0.00 2.82 5.63 0.00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2.39 0.00 0.00 0.00 4.78 4.78 0.00 0.00 0.00 9.56 0.00

보건, 의료관련직 2.68 1.58 0.00 0.24 1.58 1.95 0.00 0.24 2.80 8.03 0.12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3.53 1.76 0.00 0.00 1.10 0.66 0.22 0.22 1.32 6.62 0.00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2.22 0.00 0.00 0.00 3.33 0.00 0.00 0.00 4.44 6.66 0.00

운전 및 운송관련직 17.12 6.66 0.48 0.24 5.47 4.76 0.24 1.19 16.89 29.25 0.48

영업 및 판매관련직 5.22 3.32 0.00 0.16 1.26 0.63 0.16 0.00 5.06 8.54 0.00

경비 및 청소관련직 16.96 6.12 0.47 0.47 6.59 4.08 0.31 0.16 5.02 19.63 0.63

<표 III-52> 직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에 따른 조사망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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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　

머리 몸통 상지 하지 다발성
미상

(손상)
이물 화상 중독

미상

(비손상)
합병증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2.22 1.66 0.00 0.00 1.11 1.66 0.00 0.00 6.10 13.30 0.00

음식서비스관련직 5.96 2.13 0.00 0.00 1.49 1.06 0.00 0.21 5.75 8.73 0.00

건설관련직 14.13 4.27 0.00 0.33 6.57 3.29 0.00 0.33 7.88 18.73 0.00

기계관련직 10.13 3.83 0.00 0.55 3.01 1.64 0.00 0.82 6.84 14.78 0.00

재료관련직 10.61 4.95 0.71 0.00 2.12 0.71 0.00 0.71 15.56 19.80 0.71

화학관련직 12.29 0.00 0.00 0.00 4.92 0.00 0.00 1.23 11.06 9.83 1.23

섬유 및 의복관련직 3.84 1.92 0.00 1.92 1.92 0.00 0.00 0.00 1.92 19.22 1.92

전기전자관련직 4.84 2.30 0.23 0.00 1.61 0.69 0.23 1.84 3.45 11.51 0.69

정보통신관련직 3.48 1.16 0.00 0.00 0.39 0.77 0.39 0.00 2.70 6.18 0.00

식품가공관련직 4.57 3.05 1.52 0.00 0.00 3.05 0.00 0.00 4.57 9.14 0.00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9.79 3.67 0.08 0.16 2.37 1.55 0.41 1.06 9.14 17.06 0.08

농림 어업관련직 25.40 11.29 1.41 0.00 5.64 9.88 1.41 0.00 8.47 42.33 1.41

전체 6.97 2.69 0.10 0.16 2.43 1.81 0.15 0.42 5.70 12.17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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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별 조사망률과 그 위험에 대한 비교 역시 업종

별 사망률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표 III-52>를 보았을 때, 대부분

자살에 해당하는 미상의 비손상성 원인 항목을 제외하고 조사망률이 15 이상으

로 높게 나타난 항목은 운전 및 운송관력직, 경비 및 청소관련직, 농림 어업관

련직의 머리 손상과 운전 및 운송관련직, 재료관련직의 중독사고로 나타났다.

이를 위험도로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위험도를 보인

직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는 식품가공관련직의 상지 손상, 섬유 및 의복관

련직의 하지 손상과 합병증, 정보통신관련직의 이물, 전기전자관련직의 화상으

로 나타났다. 평균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직종별 사인은 경비 및 청소관련직

의 머리 손상과 다발성 손상,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 단순직 및

운전 및 운송관련직의 중독, 관리직의 머리 손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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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

머리 몸통 상지 하지 다발성
미상

(손상)
이물 화상 중독

미상

(비손상)
합병증

관리직 10.12 2.84 0.09 0.18 2.40 2.57 0.09 0.36 7.54 14.82 0.18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5.85 2.14 0.00 0.25 2.39 1.89 0.16 0.41 6.09 14.66 0.25

금융, 보험관련직 2.67 0.89 0.00 0.00 0.89 0.89 0.00 0.00 6.23 8.01 0.00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29 1.29 0.00 0.00 3.86 5.15 0.00 0.00 2.57 10.30 0.00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4.07 0.00 0.00 0.00 0.00 8.15 0.00 0.00 0.00 12.22 0.00

보건, 의료관련직 7.82 1.56 0.00 0.78 0.78 2.35 0.00 0.78 3.91 16.42 0.00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11.73 2.35 0.00 0.00 0.00 0.00 2.35 0.00 7.04 18.77 0.00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5.30 0.00 0.00 0.00 7.95 0.00 0.00 0.00 2.65 5.30 0.00

운전 및 운송관련직 17.90 6.81 0.50 0.25 5.80 5.04 0.25 1.26 17.65 30.75 0.50

영업 및 판매관련직 7.74 4.58 0.00 0.35 2.11 1.41 0.35 0.00 9.50 12.67 0.00

경비 및 청소관련직 23.41 7.62 0.54 0.54 8.98 5.99 0.27 0.27 7.62 26.41 1.09

<표 III-53> 직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에 따른 조사망률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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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

머리 몸통 상지 하지 다발성
미상

(손상)
이물 화상 중독

미상

(비손상)
합병증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1.27 2.54 0.00 0.00 2.54 2.54 0.00 0.00 11.41 20.28 0.00

음식서비스관련직 10.92 6.24 0.00 0.00 3.90 1.56 0.00 0.78 13.26 16.37 0.00

건설관련직 15.90 4.44 0.00 0.37 7.02 3.70 0.00 0.37 8.13 20.33 0.00

기계관련직 10.62 3.84 0.00 0.59 3.25 1.77 0.00 0.89 7.08 14.46 0.00

재료관련직 11.48 5.36 0.77 0.00 2.30 0.77 0.00 0.77 16.84 21.44 0.77

화학관련직 14.89 0.00 0.00 0.00 5.96 0.00 0.00 1.49 13.40 11.91 1.49

섬유 및 의복관련직 7.92 3.96 0.00 3.96 0.00 0.00 0.00 0.00 3.96 27.72 0.00

전기전자관련직 5.01 2.51 0.28 0.00 1.95 0.84 0.00 1.95 3.90 13.09 0.84

정보통신관련직 4.29 1.43 0.00 0.00 0.48 0.95 0.48 0.00 2.86 6.67 0.00

식품가공관련직 6.28 3.14 3.14 0.00 0.00 6.28 0.00 0.00 9.43 18.85 0.00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13.33 5.11 0.12 0.12 2.74 2.37 0.50 1.25 13.20 23.04 0.12

농림 어업관련직 39.52 13.17 2.20 0.00 6.59 13.17 2.20 0.00 13.17 59.27 2.20

전체 10.49 3.71 0.16 0.24 3.22 2.56 0.21 0.63 8.59 17.68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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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

머리 몸통 상지 하지 다발성
미상

(손상)
이물 화상 중독

미상

(비손상)
합병증

관리직 1.80 1.26 0.00 0.00 1.98 1.62 0.00 0.00 2.34 4.32 0.00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2.26 0.91 0.00 0.00 1.51 0.75 0.08 0.15 2.64 4.30 0.08

금융, 보험관련직 1.70 0.85 0.00 0.00 0.85 0.00 0.00 0.00 0.85 0.85 0.00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0.74 1.48 0.00 0.00 0.00 0.74 0.00 0.00 2.96 2.96 0.00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0.00 0.00 0.00 0.00 11.55 0.00 0.00 0.00 0.00 5.78 0.00

보건, 의료관련직 1.73 1.58 0.00 0.14 1.73 1.87 0.00 0.14 2.59 6.48 0.14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2.68 1.70 0.00 0.00 1.22 0.73 0.00 0.24 0.73 5.35 0.00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73 7.64 0.00

운전 및 운송관련직 4.21 4.21 0.00 0.00 0.00 0.00 0.00 0.00 4.21 4.21 0.00

영업 및 판매관련직 3.16 2.30 0.00 0.00 0.57 0.00 0.00 0.00 1.43 5.16 0.00

<표 III-54> 직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에 따른 조사망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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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

머리 몸통 상지 하지 다발성
미상

(손상)
이물 화상 중독

미상

(비손상)
합병증

경비 및 청소관련직 8.16 4.08 0.37 0.37 3.34 1.48 0.37 0.00 1.48 10.39 0.00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2.96 0.99 0.00 0.00 0.00 0.99 0.00 0.00 1.97 7.88 0.00

음식서비스관련직 4.10 0.59 0.00 0.00 0.59 0.88 0.00 0.00 2.93 5.86 0.00

건설관련직 0.00 2.95 0.00 0.00 2.95 0.00 0.00 0.00 5.91 5.91 0.00

기계관련직 3.77 3.77 0.00 0.00 0.00 0.00 0.00 0.00 3.77 18.86 0.00

재료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화학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섬유 및 의복관련직 0.00 0.00 0.00 0.00 3.74 0.00 0.00 0.00 0.00 11.21 3.74

전기전자관련직 3.99 1.33 0.00 0.00 0.00 0.00 1.33 1.33 1.33 3.99 0.00

정보통신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4 4.08 0.00

식품가공관련직 2.96 2.9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3.08 0.95 0.00 0.24 1.66 0.00 0.24 0.71 1.42 5.68 0.00

농림 어업관련직 0.00 7.90 0.00 0.00 3.95 3.95 0.00 0.00 0.00 11.85 0.00

전체 2.64 1.43 0.02 0.06 1.45 0.88 0.08 0.16 2.15 5.38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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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손상부위 및 기타분류에 따른 조사망률은 대부분 남성에서 높았으나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에서의 몸통 손상과 중독 및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에서의 다발성 손상과 보건, 의료관련직의 몸통 손상, 다발성

손상,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의 중독,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

련직의 머리 손상, 섬유 및 의복관련직의 다발성 손상, 합병증, 전기전자관련직

의 이물, 그리고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 단순직의 하지 손상에서

여성의 조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남성의 경우 거의 모든 직종에서 머리 손상에 대한 조사망률이 높게 나타났

으나 경비 및 청소관련직, 농림 어업관련직에서의 머리 손상에 대한 조사망률

이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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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관리직 0.00 4.46 4.07 5.01 10.83 16.70 375.52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9.25 3.61 2.31 2.67 7.81 12.75 260.59

금융, 보험관련직 0.00 3.38 0.98 2.13 5.48 0.00 0.00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0.00 0.00 1.23 0.00 4.58 0.00 0.00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0.00 11.99 0.00 0.00 0.00 0.00 0.00

보건, 의료관련직 0.00 1.81 0.52 3.11 1.34 6.94 530.50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0.00 2.78 1.00 1.40 7.08 5.67 724.64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0.00 3.31 2.65 0.00 0.00 0.00 0.00

운전 및 운송관련직 0.00 20.18 8.93 9.81 21.80 21.91 1,769.91

영업 및 판매관련직 0.00 4.54 3.02 4.33 6.00 22.64 1,036.27

경비 및 청소관련직 0.00 8.46 8.20 10.73 10.44 20.02 956.61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0.00 2.58 2.34 0.00 0.00 10.08 0.00

음식서비스관련직 22.55 7.80 0.00 5.41 4.36 10.01 0.00

<표 III-55> 머리손상에 대한 직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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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건설관련직 0.00 12.18 2.84 14.43 7.25 46.62 375.00

기계관련직 46.33 11.33 6.53 7.73 16.52 14.34 0.00

재료관련직 0.00 14.82 6.77 11.01 17.02 0.00 0.00

화학관련직 0.00 17.32 9.88 6.68 20.75 0.00 0.00

섬유 및 의복관련직 0.00 0.00 0.00 0.00 9.81 0.00 0.00

전기전자관련직 0.00 3.10 2.85 2.93 5.06 27.32 261.10

정보통신관련직 0.00 1.54 3.51 1.54 18.08 41.88 0.00

식품가공관련직 0.00 0.00 6.34 0.00 7.22 20.68 0.00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7.62 9.20 6.35 6.72 10.33 27.20 377.93

농림 어업관련직 0.00 0.00 0.00 8.32 20.93 45.36 1,061.01

전체 8.91 4.94 3.34 4.72 9.23 18.41 5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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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손상에 대한 직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은 19세 이하에서는 기계관련직

에서, 20대와 30대에서는 화학관련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40대에서는 재료관련

직에서, 50대에서는 운전 및 운송관련직에서 머리 손상에 대한 조사망률이 높

았으며 60대에서는 건설관련직, 70세 이상에서는 운전 및 운송관련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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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관리직 0.00 7.52 5.16 6.71 15.07 23.19 419.97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13.02 3.77 3.54 4.25 13.93 13.32 237.15

금융, 보험관련직 0.00 5.11 0.00 3.95 7.36 0.00 0.00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0.00 0.00 0.00 0.00 11.74 0.00 0.00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0.00 37.19 0.00 0.00 0.00 0.00 0.00

보건, 의료관련직 0.00 6.58 2.31 8.11 6.79 18.75 354.61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0.00 0.00 7.60 11.19 30.73 0.00 606.06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0.00 11.69 5.96 0.00 0.00 0.00 0.00

운전 및 운송관련직 0.00 19.51 9.54 10.52 22.98 22.41 1,869.16

영업 및 판매관련직 0.00 7.10 3.79 9.60 7.08 34.97 746.27

경비 및 청소관련직 0.00 10.64 9.93 16.32 20.87 28.13 937.21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0.00 0.00 4.29 0.00 0.00 0.00 0.00

음식서비스관련직 40.80 13.36 0.00 10.01 8.94 25.18 0.00

<표 III-56> 머리손상에 대한 직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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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건설관련직 0.00 16.29 3.35 16.11 7.69 48.34 380.71

기계관련직 48.25 10.61 6.83 8.53 18.82 14.95 0.00

재료관련직 0.00 15.82 7.02 12.15 19.49 0.00 0.00

화학관련직 0.00 23.15 11.20 7.92 26.11 0.00 0.00

섬유 및 의복관련직 0.00 0.00 0.00 0.00 23.27 0.00 0.00

전기전자관련직 0.00 2.81 3.24 2.40 4.18 28.31 263.85

정보통신관련직 0.00 2.35 4.21 1.70 19.57 43.99 0.00

식품가공관련직 0.00 0.00 0.00 0.00 19.98 56.27 0.00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9.48 10.47 7.78 10.33 16.31 35.26 802.57

농림 어업관련직 0.00 0.00 0.00 13.39 34.83 68.66 1,659.75

전체 13.73 7.62 4.80 7.39 15.46 25.83 5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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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관리직 0.00 0.88 1.46 0.80 2.71 3.71 192.31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7.17 3.51 0.97 1.26 1.39 11.63 370.37

금융, 보험관련직 0.00 2.52 2.00 0.00 0.00 0.00 0.00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0.00 0.00 2.01 0.00 0.00 0.00 0.00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보건, 의료관련직 0.00 1.05 0.00 2.20 0.74 5.28 1,052.63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0.00 3.14 0.00 0.75 5.41 6.47 900.90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운전 및 운송관련직 0.00 25.39 0.00 0.00 0.00 0.00 0.00

영업 및 판매관련직 0.00 2.39 1.67 1.01 5.65 9.40 1,694.92

경비 및 청소관련직 0.00 0.00 0.00 3.96 3.30 9.05 1,008.83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0.00 3.86 0.00 0.00 0.00 23.31 0.00

음식서비스관련직 9.63 1.99 0.00 4.15 3.96 8.70 0.00

<표 III-57> 머리손상에 대한 직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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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연령대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건설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계관련직 0.00 21.54 0.00 0.00 0.00 0.00 0.00

재료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화학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섬유 및 의복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기전자관련직 0.00 3.94 0.00 5.24 8.72 0.00 0.00

정보통신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식품가공관련직 0.00 0.00 17.06 0.00 0.00 0.00 0.00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0.00 5.87 1.47 1.49 3.05 9.89 0.00

농림 어업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4.00 2.59 0.94 1.42 2.86 7.41 4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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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부위 및 기타분류에서 가장 많은 항목은 미상의 비손상성 원인이지만,

대부분 자살에 해당하기에 업종별 분류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많은 항목

인 머리 손상에 대해서 직종별 연령대별 조사망률을 산출하였다.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남성의 머리 손상에 대한 조사망률이 높았다.

20대의 운전 및 운송관련직,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기계관련직

과 30대의 금융, 보험관련직, 식품가공관련직, 40대와 50대의 전기전자관련직,

60대의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에서는 여성의 머리 손상에 대한

조사망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19세 이하 음식서비스관련직, 기계관련직과 60대의 건설관련직,

정보통신관련직, 식품가공관련직, 농림 어업관련직에서 머리손상에 대한 조사망

률이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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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사망장소

주택
의료

기관

사회복지

시설

공공

시설
도로 상업시설 산업장 농장

병원

이송중
기타

관리직 7.25 10.58 0.00 0.18 2.85 1.13 1.19 0.12 0.65 8.02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6.66 7.21 0.04 0.16 1.69 0.79 0.47 0.24 0.28 5.43

금융, 보험관련직 3.91 4.35 0.00 0.43 0.43 0.00 0.00 0.00 0.00 3.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4.69 2.35 0.00 0.00 0.94 1.41 0.00 0.00 1.41 3.76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7.17 2.39 0.00 0.00 7.17 0.00 0.00 0.00 0.00 4.78

보건, 의료관련직 6.93 5.96 0.00 0.12 1.22 0.73 0.12 0.12 0.36 3.77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5.29 5.51 0.22 0.22 0.66 0.66 0.22 0.22 0.00 2.43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5.55 5.55 0.00 0.00 1.11 1.11 0.00 0.00 0.00 3.33

운전 및 운송관련직 20.22 24.74 0.00 0.24 9.04 1.19 2.38 0.00 2.14 23.55

영업 및 판매관련직 6.48 7.11 0.00 0.00 2.53 0.79 0.32 0.00 0.63 6.48

경비 및 청소관련직 12.56 26.54 0.00 0.16 5.97 1.88 1.10 0.31 1.41 10.68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11.09 8.87 0.00 0.00 1.66 2.22 0.00 0.00 0.00 3.33

음식서비스관련직 7.88 7.03 0.00 0.43 2.98 1.49 0.00 0.00 0.21 5.32

<표 III-58> 직종별 사망장소에 따른 조사망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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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사망장소

주택
의료

기관

사회복지

시설

공공

시설
도로 상업시설 산업장 농장

병원

이송중
기타

건설관련직 8.87 15.44 0.00 0.33 6.90 1.64 7.56 1.31 0.99 12.81

기계관련직 12.32 10.95 0.00 0.00 4.65 0.82 3.28 0.27 0.00 9.31

재료관련직 12.73 21.92 0.00 0.00 5.66 0.71 4.24 0.00 0.71 9.90

화학관련직 7.38 17.21 0.00 0.00 2.46 2.46 0.00 0.00 0.00 11.06

섬유 및 의복관련직 3.84 15.38 0.00 0.00 0.00 0.00 1.92 0.00 1.92 11.53

전기전자관련직 6.22 9.21 0.23 0.23 1.84 0.69 1.61 0.69 0.69 6.22

정보통신관련직 3.86 4.25 0.39 0.00 0.77 0.39 0.77 0.00 0.77 3.86

식품가공관련직 7.62 12.19 0.00 0.00 1.52 0.00 0.00 0.00 0.00 4.57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10.69 14.45 0.00 0.16 4.16 1.14 3.35 0.33 0.41 10.94

농림 어업관련직 12.70 45.15 0.00 0.00 5.64 2.82 0.00 2.82 1.41 36.69

전체 8.25 10.79 0.04 0.16 2.93 1.02 1.27 0.23 0.55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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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사망장소에 따른 조사망률은 <표 III-58>과 같이 나타났다. 이 역시

사망장소에 따른 위험도 비교를 위해 각 직종의 사망장소에 따른 사망률과 전

체 근로자의 사망장소에 따른 사망률을 비교하여 초과위험도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 위험도 및 위험의 크기가 큰 직종을 중심으로 표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자 한다.

<표 III-58>를 보았을 때, 기타를 제외하고 조사망률이 10 이상으로 높게 나

타난 항목은 전부 주택이나 의료기관에서의 사망이었다. 위험도로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위험도를 보인 직종별 사망장소는 금융, 보험

관련직의 공공시설에서의 사망과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의 병

원 이송중 사망, 그리고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망이

었다. 이들의 초과 사망자수는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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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사망장소

주택
의료

기관

사회복지

시설

공공

시설
도로 상업시설 산업장 농장

병원

이송중
기타

관리직 8.88 13.85 0.00 0.18 3.37 1.60 1.78 0.18 0.89 10.47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9.39 10.46 0.08 0.08 2.22 0.91 0.99 0.49 0.41 9.14

금융, 보험관련직 6.23 5.34 0.00 0.89 0.89 0.00 0.00 0.00 0.00 6.23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5.15 5.15 0.00 0.00 1.29 3.86 0.00 0.00 2.57 6.44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12.22 4.07 0.00 0.00 4.07 0.00 0.00 0.00 0.00 4.07

보건, 의료관련직 7.82 13.29 0.00 0.78 1.56 3.13 0.78 0.00 0.00 7.04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9.39 18.77 2.35 2.35 0.00 0.00 2.35 0.00 0.00 7.04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5.30 5.30 0.00 0.00 2.65 2.65 0.00 0.00 0.00 5.30

운전 및 운송관련직 21.43 25.71 0.00 0.25 9.58 1.26 2.52 0.00 2.27 24.45

영업 및 판매관련직 9.86 10.91 0.00 0.00 3.52 1.41 0.70 0.00 1.06 11.26

경비 및 청소관련직 15.79 37.57 0.00 0.27 7.89 2.99 1.63 0.54 1.91 14.43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17.75 12.68 0.00 0.00 2.54 2.54 0.00 0.00 0.00 7.61

음식서비스관련직 10.14 14.82 0.00 0.00 7.02 5.46 0.00 0.00 0.00 14.82

<표 III-59> 직종별 사망장소에 따른 조사망률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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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사망장소

주택
의료

기관

사회복지

시설

공공

시설
도로 상업시설 산업장 농장

병원

이송중
기타

건설관련직 9.24 16.63 0.00 0.37 7.76 1.85 8.50 1.48 1.11 13.68

기계관련직 12.10 10.92 0.00 0.00 5.02 0.89 3.54 0.30 0.00 9.74

재료관련직 13.78 23.73 0.00 0.00 6.12 0.77 4.59 0.00 0.77 10.72

화학관련직 8.94 20.85 0.00 0.00 2.98 2.98 0.00 0.00 0.00 13.40

섬유 및 의복관련직 3.96 23.76 0.00 0.00 0.00 0.00 3.96 0.00 3.96 15.84

전기전자관련직 6.68 10.02 0.28 0.28 2.23 0.84 1.67 0.84 0.84 6.96

정보통신관련직 3.33 5.24 0.48 0.00 0.95 0.48 0.95 0.00 0.95 4.76

식품가공관련직 15.71 18.85 0.00 0.00 3.14 0.00 0.00 0.00 0.00 9.43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14.32 19.18 0.00 0.12 5.85 1.62 4.61 0.50 0.50 15.44

농림 어업관련직 19.76 57.08 0.00 0.00 8.78 4.39 0.00 4.39 2.20 54.88

전체 11.00 15.67 0.06 0.17 4.27 1.52 2.21 0.38 0.81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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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사망장소

주택
의료

기관

사회복지

시설

공공

시설
도로 상업시설 산업장 농장

병원

이송중
기타

관리직 3.96 3.96 0.00 0.18 1.80 0.18 0.00 0.00 0.18 3.06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4.15 4.23 0.00 0.23 1.21 0.68 0.00 0.00 0.15 2.04

금융, 보험관련직 1.70 3.4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4.43 0.74 0.00 0.00 0.74 0.00 0.00 0.00 0.74 2.22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0.00 0.00 0.00 0.00 11.55 0.00 0.00 0.00 0.00 5.78

보건, 의료관련직 6.77 4.61 0.00 0.00 1.15 0.29 0.00 0.14 0.43 3.17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4.87 4.14 0.00 0.00 0.73 0.73 0.00 0.24 0.00 1.95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5.73 5.7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91

운전 및 운송관련직 0.00 8.4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8.42

영업 및 판매관련직 3.73 4.02 0.00 0.00 1.72 0.29 0.00 0.00 0.29 2.58

경비 및 청소관련직 8.16 11.50 0.00 0.00 3.34 0.37 0.37 0.00 0.74 5.57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5.91 5.91 0.00 0.00 0.99 1.97 0.00 0.00 0.00 0.00

<표 III-60> 직종별 사망장소에 다른 조사망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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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사망장소

주택
의료

기관

사회복지

시설

공공

시설
도로 상업시설 산업장 농장

병원

이송중
기타

음식서비스관련직 7.03 4.10 0.00 0.59 1.46 0.00 0.00 0.00 0.29 1.76

건설관련직 5.91 5.9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91

기계관련직 15.09 11.3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77

재료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화학관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섬유 및 의복관련직 3.74 7.4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47

전기전자관련직 3.99 5.32 0.00 0.00 0.00 0.00 1.33 0.00 0.00 2.66

정보통신관련직 6.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식품가공관련직 0.00 5.9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3.79 5.44 0.00 0.24 0.95 0.24 0.95 0.00 0.24 2.37

농림 어업관련직 0.00 23.7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95

전체 4.87 4.77 0.00 0.14 1.27 0.39 0.12 0.04 0.23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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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사망장소에 따른 조사망률은 대부분 남성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

다.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의 도로에서의 사망, 보건, 의료관련직에서의

농장, 병원 이송중 사망,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의 도로, 상업시설, 농장에서의

사망,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 및 기계관련직의 주택, 의료기관에서의 사

망, 그리고 정보통신관련직의 주택에서의 사망은 여성의 조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남성의 경우 전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주택이나 의료기관에서 사망

하였지만, 이를 제외하고 운전 및 운송관련직, 농림 어업관련직의 도로에서의

사망과 건설관련직의 산업장에서의 사망에 대한 조사망률이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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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인구와의 비교 

본 연구에서 집계된 근로자의 사망률을 국민전체와 비교하기 위하여 2018년

연앙인구 중 본 연구에 해당하는 15세 이상 인구를 이용하여 간접표준화 방법

으로 연령별, 성별 표준화사망비를 산출하였다. 다만 국민 전체에 대한 사망원

인 통계에는 사망의 외인에 대한 사망만 집계가 되어있어 손상부위 및 기타 외

인사 분류에 따른 비교는 수행할 수 없었다. 결과는 다음 <표 III-61>, <표

III-62>와 같다.

업종 및 직종별 비교를 보았을 때, 대부분의 항목에서 일반인구보다 근로자

집단에서 더 낮은 표준화사망비를 보였으며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도 지속적으

로 나타나던 건강근로자효과의 결과로 생각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일반인구보

다 더 높은 사망률을 보였는데, 업종별로 보았을 때 운수사고(농업·임업 및 어

업, 광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

점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와 익사(운수 및 창고업)이 높은 표준

화사망비를 보였다. 직종별 비교에서는 운수사고(운전 및 운송관련직, 경비 및

청소관련직, 농림 어업관련직), 추락(농림 어업관련직), 익사(운전 및 운송관련

직), 화재(전기전자관련직)에 의한 표준화사망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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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전체 운수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 기타외인
농업∙임업 및 어업 1.03 (0.68-1.46) 2.50 (1.25-4.19) 1.20 (0.24-2.90) 3.71 (0.42-10.33) - 3.09 (0.04-11.35) 0.58 (0.25-1.04) - 0.51 (0.06-1.43)

광업 2.68 (1.68-3.91) 4.37 (1.60-8.50) 3.71 (0.75-8.93) - - - 0.90 (0.24-1.98) - 8.00 (3.65-14.00)

제조업 0.60 (0.57-0.64) 0.82 (0.72-0.92) 0.58 (0.46-0.72) 0.65 (0.42-0.95) 0.74 (0.39-1.19) 0.55 (0.30-0.87) 0.52 (0.48-0.56) 0.39 (0.19-0.65) 0.86 (0.73-1.0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40 (0.24-0.61) 0.90 (0.33-1.75) - 1.17 (0.02-4.28) - - 0.35 (0.17-0.60) - 0.24 (0.00-0.88)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0.89 (0.66-1.15) 1.75 (1.00-2.70) 0.60 (0.12-1.43) 1.73 (0.19-4.81) 1.83 (0.02-6.73) 4.11 (0.83-9.89) 0.60 (0.36-0.90) - 0.82 (0.30-1.60)

건설업 0.71 (0.64-0.79) 1.08 (0.85-1.33) 0.88 (0.61-1.21) 0.87 (0.38-1.58) 0.47 (0.05-1.32) 0.99 (0.36-1.93) 0.61 (0.53-0.71) 0.47 (0.09-1.13) 0.60 (0.41-0.83)

도소매업 0.67 (0.61-0.74) 0.87 (0.69-1.07) 0.69 (0.45-0.97) 0.93 (0.45-1.59) 0.32 (0.04-0.89) 0.59 (0.19-1.20) 0.66 (0.59-0.74) 1.01 (0.50-1.68) 0.36 (0.22-0.52)

운수 및 창고업 0.88 (0.79-0.97) 1.28 (1.03-1.55) 0.64 (0.42-0.91) 2.19 (1.34-3.25) - 0.87 (0.28-1.78) 0.86 (0.75-0.98) 0.83 (0.27-1.70) 0.47 (0.31-0.66)

숙박 및 음식점업 0.85 (0.73-0.98) 1.67 (1.25-2.14) 0.52 (0.19-1.01) 0.89 (0.18-2.15) 0.88 (0.10-2.45) 1.49 (0.40-3.26) 0.72 (0.58-0.87) 1.27 (0.41-2.60) 0.42 (0.18-0.75)

정보통신업 0.35 (0.29-0.43) 0.21 (0.09-0.38) 0.42 (0.15-0.82) 0.45 (0.05-1.25) 0.87 (0.10-2.42) - 0.38 (0.30-0.47) 0.48 (0.05-1.34) 0.29 (0.10-0.55)

금융 및 보험업 0.32 (0.25-0.40) 0.32 (0.15-0.56) 0.41 (0.13-0.83) 0.28 (0.00-1.04) - 0.34 (0.00-1.27) 0.34 (0.25-0.44) 0.27 (0.00-1.00) 0.23 (0.06-0.51)

부동산업 0.56 (0.47-0.65) 0.71 (0.49-0.96) 0.83 (0.54-1.19) 1.04 (0.38-2.01) 0.34 (0.00-1.26) 1.01 (0.20-2.44) 0.51 (0.40-0.64) 0.92 (0.18-2.21) 0.28 (0.15-0.4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41 (0.35-0.48) 0.46 (0.30-0.66) 0.60 (0.34-0.93) 0.15 (0.00-0.56) 0.58 (0.06-1.60) 0.65 (0.13-1.55) 0.39 (0.32-0.48) 0.18 (0.00-0.66) 0.35 (0.19-0.5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0.64 (0.58-0.70) 0.88 (0.72-1.06) 0.59 (0.42-0.80) 0.88 (0.44-1.46) 0.71 (0.23-1.46) 0.41 (0.08-0.99) 0.66 (0.58-0.75) 0.77 (0.31-1.44) 0.31 (0.21-0.4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9 (0.93-1.25) 2.17 (1.65-2.76) 1.38 (0.84-2.05) 1.25 (0.34-2.74) 1.66 (0.33-3.99) 0.95 (0.11-2.65) 0.82 (0.65-1.02) 0.76 (0.09-2.12) 0.69 (0.39-1.07)

교육 서비스업 0.48 (0.38-0.61) 0.62 (0.32-1.02) 0.23 (0.03-0.64) 0.48 (0.01-1.78) - 0.55 (0.01-2.00) 0.50 (0.36-0.65) 1.02 (0.21-2.47) 0.30 (0.08-0.6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57 (0.50-0.64) 0.71 (0.52-0.94) 0.72 (0.42-1.08) 0.33 (0.04-0.91) 1.25 (0.50-2.32) 0.34 (0.04-0.96) 0.53 (0.45-0.62) 0.85 (0.39-1.49) 0.41 (0.24-0.6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61 (0.43-0.82) 1.16 (0.58-1.95) 0.73 (0.15-1.75) 0.93 (0.01-3.42) - - 0.46 (0.27-0.70) 2.02 (0.23-5.62) 0.47 (0.09-1.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0.66 (0.54-0.80) 1.16 (0.76-1.64) 0.47 (0.15-0.96) - 0.68 (0.01-2.51) 0.54 (0.01-1.96) 0.62 (0.47-0.80) 0.86 (0.10-2.39) 0.43 (0.17-0.79)

국제 및 외국기관 0.56 (0.18-1.16) 0.69 (0.01-2.54) - - - - 0.40 (0.04-1.11) - 1.83 (0.21-5.08)

전체 0.63 (0.61-0.65) 0.90 (0.85-0.96) 0.65 (0.58-0.73) 0.83 (0.67-1.00) 0.63 (0.45-0.84) 0.64 (0.48-0.82) 0.57 (0.55-0.59) 0.65 (0.50-0.82) 0.53 (0.48-0.58)

<표 III-61> 연령별, 성별 업종에 따른 사망의 외인별 표준화사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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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전체 운수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 기타외인
관리직 0.61 (0.56-0.67) 0.91 (0.75-1.07) 0.77 (0.57-1.00) 1.13 (0.67-1.71) 0.36 (0.07-0.87) 0.87 (0.42-1.49) 0.52 (0.46-0.58) 0.45 (0.17-0.88) 0.55 (0.41-0.72)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0.59 (0.54-0.64) 0.85 (0.70-1.01) 0.48 (0.31-0.68) 0.59 (0.27-1.04) 0.42 (0.11-0.92) 0.16 (0.02-0.43) 0.57 (0.51-0.62) 0.80 (0.44-1.28) 0.42 (0.29-0.57)
금융, 보험관련직 0.32 (0.21-0.45) 0.44 (0.14-0.90) - - - 0.90 (0.01-3.29) 0.33 (0.20-0.48) 0.66 (0.01-2.41) 0.16 (0.00-0.60)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0.41 (0.28-0.57) 0.42 (0.11-0.91) 0.27 (0.00-0.99) - - 1.04 (0.01-3.80) 0.43 (0.27-0.62) 0.68 (0.01-2.50) 0.36 (0.04-1.00)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0.46 (0.21-0.80) 1.08 (0.22-2.60) - - - - 0.31 (0.08-0.68) - 1.14 (0.13-3.18)
보건, 의료관련직 0.70 (0.59-0.81) 0.79 (0.51-1.13) 0.82 (0.37-1.43) 0.99 (0.20-2.39) 1.44 (0.39-3.16) 0.67 (0.07-1.85) 0.65 (0.53-0.78) 0.89 (0.29-1.82) 0.62 (0.31-1.03)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0.58 (0.46-0.73) 0.79 (0.41-1.30) 0.71 (0.19-1.55) - 0.61 (0.01-2.25) - 0.55 (0.40-0.72) 0.92 (0.18-2.20) 0.57 (0.18-1.16)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0.49 (0.27-0.76) 0.51 (0.06-1.42) - - - - 0.59 (0.31-0.95) - -
운전 및 운송관련직 1.10 (0.98-1.21) 1.74 (1.40-2.11) 0.88 (0.57-1.25) 2.09 (1.14-3.32) 0.32 (0.00-1.19) 1.18 (0.38-2.41) 1.04 (0.90-1.20) 0.71 (0.14-1.72) 0.56 (0.35-0.81)
영업 및 판매관련직 0.66 (0.56-0.77) 1.08 (0.76-1.47) 0.83 (0.40-1.42) 0.57 (0.06-1.58) - 0.32 (0.00-1.19) 0.61 (0.49-0.74) 0.69 (0.14-1.67) 0.33 (0.12-0.65)
경비 및 청소관련직 1.08 (0.97-1.19) 1.75 (1.45-2.08) 1.23 (0.90-1.61) 1.50 (0.75-2.50) 0.25 (0.00-0.92) 0.94 (0.25-2.05) 0.89 (0.76-1.04) 1.62 (0.70-2.92) 0.67 (0.46-0.90)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0.77 (0.57-1.00) 0.74 (0.30-1.38) 0.59 (0.07-1.65) 3.02 (0.61-7.27) 1.68 (0.02-6.15) - 0.85 (0.60-1.15) - -
음식서비스관련직 0.85 (0.70-1.00) 1.39 (0.94-1.92) 0.41 (0.08-1.00) 1.38 (0.28-3.31) 1.14 (0.13-3.18) 0.51 (0.01-1.87) 0.73 (0.57-0.92) 2.20 (0.88-4.10) 0.52 (0.19-1.02)
건설관련직 0.84 (0.72-0.97) 1.06 (0.73-1.44) 1.33 (0.83-1.93) 0.99 (0.27-2.18) - 2.24 (0.82-4.35) 0.65 (0.52-0.81) 0.37 (0.00-1.34) 1.07 (0.68-1.54)
기계관련직 0.72 (0.61-0.84) 1.00 (0.69-1.37) 0.87 (0.45-1.43) 0.78 (0.16-1.88) - 0.37 (0.00-1.35) 0.61 (0.48-0.74) 1.13 (0.23-2.71) 0.99 (0.59-1.48)
재료관련직 0.91 (0.72-1.12) 0.59 (0.26-1.07) 0.66 (0.18-1.45) 1.84 (0.37-4.43) - 1.74 (0.20-4.85) 0.83 (0.61-1.09) 0.88 (0.01-3.22) 1.92 (1.09-2.96)
화학관련직 0.82 (0.57-1.12) 1.30 (0.56-2.35) 0.90 (0.10-2.50) - - - 0.72 (0.43-1.07) - 1.22 (0.33-2.68)
섬유 및 의복관련직 0.70 (0.41-1.05) 0.24 (0.00-0.89) 0.98 (0.11-2.74) - - - 0.65 (0.31-1.12) - 1.80 (0.58-3.68)
전기전자관련직 0.52 (0.43-0.61) 0.58 (0.36-0.86) 0.80 (0.41-1.31) 0.73 (0.15-1.75) 3.51 (1.41-6.55) 0.34 (0.00-1.24) 0.39 (0.29-0.49) 0.32 (0.00-1.19) 0.85 (0.50-1.28)
정보통신관련직 0.32 (0.23-0.43) 0.40 (0.16-0.75) 0.88 (0.28-1.80) 0.53 (0.01-1.93) - - 0.27 (0.17-0.39) - 0.35 (0.07-0.85)
식품가공관련직 0.64 (0.37-0.97) 1.25 (0.40-2.56) 0.62 (0.01-2.29) - - - 0.52 (0.24-0.91) 2.12 (0.03-7.77) 0.43 (0.01-1.57)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0.90 (0.83-0.98) 1.09 (0.89-1.31) 1.05 (0.77-1.38) 0.72 (0.31-1.29) 1.82 (0.91-3.05) 1.08 (0.49-1.90) 0.81 (0.72-0.90) 0.42 (0.11-0.91) 1.12 (0.87-1.40)
농림어업관련직 1.78 (1.40-2.20) 3.70 (2.46-5.20) 2.19 (1.00-3.84) 3.47 (0.70-8.35) 2.20 (0.03-8.08) 1.85 (0.02-6.77) 1.04 (0.67-1.50) - 1.76 (0.84-3.01)
전체 0.73 (0.70-0.75) 1.06 (0.98-1.13) 0.84 (0.75-0.94) 0.99 (0.80-1.21) 0.71 (0.50-0.96) 0.70 (0.51-0.91) 0.64 (0.61-0.66) 0.74 (0.56-0.93) 0.69 (0.62-0.77)

<표 III-62> 연령별, 성별 직종에 따른 사망의 외인별 표준화사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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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재통계와의 비교

2018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서 나타난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971명이며

사망만인율은 0.51로 나타났다. 이를 비교할 때 몇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연구 대상자의 차이로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 이후 90일까지 사

망사례를 포함시켰으므로 포함대상 인구가 더 많을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통

계에 나타나는 사망자는 사망일 기준이 아닌 승인일 기준이므로 사망이 실제

발생한 시점에 대해 파악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업종분류의 차이로 산재보험업

종과 표준산업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대분류상의 명칭이 같다고 하더라도 실제

포함되는 세부업종의 종류는 다를 수 있다. 세 번째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기준 차이로, 적용제외가 되는 사업장 및 근로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단의 특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자료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내부 분포 등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비교가 가능한 일부 업종에 대해 비교를 수행하였다.

비교한 업종 중 건설업과 농업·임업 및 어업의 경우 근로자 수에서 큰 차이

를 보이는데 고용보험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연면적이 100

㎡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적용제외 대

상이고,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

용하는 경우 적용제외 대상이어서 근로자 수의 차이는 가입조건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가입자 수가 크게 차이나는 두 개의 업종을 포함하여 비교

된 모든 업종에서 사망률은 2배에서 6배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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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통계 근로자 사망통계

근로자수 사망자 수
사망

천인율
근로자수 사망자 수

사망
천인율

광업 11,697 13 1.11 9,687 22 2.27

제조업 4,152,058 217 0.05 3,563,839 1,165 0.33

건설업 2,943,742 485 0.16 687,692 329 0.48

운수 창고 및 통신업 873,232 80 0.09 1,216,970 487 0.40

농업∙임업 및 어업 178,707 21 0.12 36,919 27 0.73

<표 III-63> 산업재해통계와 근로자 사망통계의 업종별 사망률 비교

해당하는 업종의 사망자 연령 분포는 다음 <표 III-64>와 같다. 각 자료의 연

령대별 사망자 수 분포에 있어서 60대 이상의 경우 산업재해통계에서의 사망자

비중이 대부분 높았으나 이는 고용보험 가입조건과 관련된 결과로 생각되며,

50대 사망자의 경우 근로자 사망통계에서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통계 근로자 사망통계

연령 ~29 30-39 40-49 50-59 60+ ~29 30-39 40-49 50-59 60+

광업
0 0 1 6 6 0 1 2 8 11

0.0% 0.0% 7.7% 46.2% 46.2% 0.0% 4.5% 9.1% 36.4% 50.0%

제조업
21 37 34 73 52 144 288 302 317 114

9.7% 17.1% 15.7% 33.6% 24.0% 12.4% 24.7% 25.9% 27.2% 9.8%

건설업
9 24 87 170 195 21 47 110 94 57

1.9% 4.9% 17.9% 35.1% 40.2% 6.4% 14.3% 33.4% 28.6% 17.3%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 7 11 30 26 43 70 121 146 107

7.5% 8.8% 13.8% 37.5% 32.5% 8.8% 14.4% 24.8% 30.0% 22.0%

농업∙임업 및 
어업

1 2 3 8 7 1 1 5 7 13

4.8% 9.5% 14.3% 38.1% 33.3% 3.7% 3.7% 18.5% 25.9% 48.1%

<표 III-64> 산업재해통계와 근로자 사망통계의 업종별 연령대별 

사망자 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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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집계된 근로자의 외인사 사망과 산업재해 현황분석에서 나타난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였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조건 차이로

모수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승인시기, 집계 대상 사례 정의의 차이로 인해 사

망자 수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자살이 근로자 외인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해 산재보험의 경우 자살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여 사고에 의한

사망에 포함시키지 않아 사망률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한 근로자 사망통계를

산업재해통계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내인사 통계 산출 방안

1) 근로자 내인사와 관련된 기존 연구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바로 나타나고 인과성이 명확한 외인사와 다르게 내

인사는 발병기전 및 원인이 다양하며 질환의 잠재기(latency)가 존재하기 때문

에 외인사에 비하여 통계 산출이 어렵다. 따라서 기존에 국내외에 보고된 자료

에도 국가적 통계에 직업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것은 일본 외에는 없었으며,

직업력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사망통계는 국내의 산재통계와 유사한 산재 승

인자료, 특정 목적을 가진 연구, 감시체계 등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厚生勞動省,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에서 5년 주기로 출생 및 사망정보를 직종, 업종에 관하여 산출하여

발표한다. 사망 시 개인의 직종 및 업종에 따른 주요 사망원인통계를 제공하는

데 사망 숫자, 조사망률, 연령 보정 표준화 사망률을 제공한다. 직종이나 업종

이외의 직업적인 정보는 없으며 내인사는 악성신생물, 고혈압성 심질환을 제외

한 심장질환, 폐렴, 뇌심혈관질환 항목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공한다. 유해인자

노출 및 잠재기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비교가 용이하도록 직종 및 업종별 결

과와 함께 전체 근로자, 비근로자의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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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NIOSH에서는 National Occupational Mortality Surveillance(NOMS)

라는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역학조사관이 사망에 대해 따로 자세히 조사

하고 사망자의 평생 직업력을 자세히 평가하여 평소 직업(usual occupation)을

정하고 이에 따른 특정 업종/직종, 노출요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직종/업종과 위험 노출 요인에 따른 사망 위

험도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다만 이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통계는

아니라는 제한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간된 전국 근로자 연령별, 성별 사망

률(및 암 발생률) 데이터 구축(2011, 2012)에서 직종/업종별 사망률 및 암 발

생률에 대한 통계를 산출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기존의 직업 코호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연구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일반 인구를 비

교집단으로 표준화 사망비 혹은 표준화 암 발생비를 분석함에 따라 건강근로자

효과에 의한 바이어스가 주된 제한점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아닌 근로자 집단의 사망률 및 암 발생률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였다. 이는 향후 직업코호트 연구의 비교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

료를 제공하고, 업종/직종 등의 직업적 요인에 따른 사망 및 암 위험을 평가하

기 위한 연구이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사망률과 암발생률 분석 및 자료제공에 초점을 맞췄고,

2차년도 연구에서는 전 국민을 비교군으로 하여 전체 코호트, 업종 및 직종에

대한 사망 및 암 발생 위험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기 설계된

코호트를 활용하여 암 사망률과 발생률에 대한 표준화 사망비(standardized

mortality ratio, SMR)와 표준화 발생비(standardized incidence ratio, SIR)를

질병별, 성별, 업종별, 직종별로 구하였다. 코호트는 3가지를 구축하였는데 2011

년 1차 연구보고서의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전체 코호트, 1개월 이상 생산직 근

무자 중분류 업종 코호트, 1개월 이상 일부 관심세부업종(주로 발암물질관련)

생산직 근무자 코호트인 소분류 업종 코호트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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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대

분류 수준 사망원인별 SMR과 암에 대한 SIR, 상세 암종에 대한 SMR, SIR을

계산하였고 이에 대한 비교 인구는 전체 인구, 고용보험 전체 근로자, 고용보험

사무직 근로자 3가지로 적용하여 구분하였다. 각 사망원인 또는 세부 암종에

따른 직종별 전체 인구집단의 SIR, SMR을 제시하였다. 중분류업종, 소분류업

종별 SIR, SMR 또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전체 인구집단과의 또는 근로자 간의 전체 사망

원인과 암발생률을 비교하여 업종 간 사망, 암 발생의 위험요인에 대해 분석하

였다. 특히 암종별 사망과 발생에 대한 분석 결과 증가한 암종의 사망비를 구

하였고, 이를 통해 특정 발암노출이 의심되는 업종에 대한 위험도를 추정해볼

수 있었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주요 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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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65> 사무직/생산직 성별 연령표준화 사망률(10만명당) 



176 ∙∙∙∙ 근로자 사망통계 연보개발 시범사업

<표 III-66> 사무직/생산직의 성별 연령표준화 암 발생률(10만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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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5] 성별, 중분류 업종별 백혈병의 SIR, 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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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인사 통계 산출시 고려할 사항

앞서 언급한대로 내인사는 외인사에 비해 그 발병기전이 복잡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복잡하

다. 또한 질환의 성격 외에도 업종 및 직종의 변화, 유해물질 노출 여부, 기간

및 농도, 근무 형태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다양하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

여 국내에서 수행된 제철업 종사 근로자 코호트 구축을 위한 질병 및 사망에

관한 연구(2001)에서도 근무부서와 위험요인 노출이 계속해서 바뀌기에 직업력

평가가 어려워 추후 Job-exposure matrix(JEM)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조사과정을 통하지 않고 현재 수집되고 있는 자료를 활용

하여 질환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통계 산출은 어려울 것으로 생

각되나, 사망통계 연보의 작성 목적이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

적인 통계 산출 및 거시적인 흐름 파악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안할 수

있는 방법 및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방법은 일본의 사례와 같이 업종과 직종만을 이용하여 사망률을 산

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 없으며, 직관적으로 사

망률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망률 산출에 있어 해당 년

도 연앙인구 값을 업종 및 직종별 모수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정의가 필요한 코호트 연구에 비해 간편하게 통계 산출을 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방법의 경우 질환 발병에서 진단까지와 사망까지의 진행이 비교적 느린 악

성신생물(암), 당뇨, 알츠하이머, 간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등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시된 수치를 기반으로 사망

률이 높거나 빠르게 상승하는 업종 또는 직종이 있다면 이를 선정하여 구체적

인 연구설계를 통해 코호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사망원인 중 상위를 차지하는 질환들에 대해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발생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평균적인 잠재기(latency)가 고려되어야 하고, 유해물질 노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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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기간을 이용한 누적 노출량 또한 필요할 수 있다. 심장 질환 및 뇌혈관질

환의 경우 사회심리적인 요인과 동반된 기저질환,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정보

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의 경우 정교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으나, 일부만 선정해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전

체에 대한 통계를 낸다는 최초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고, 다양한 자료원을

결합해야 하며, 분석의 과정 및 고려사항이 복잡하여 매년 수행하는데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잠재기가 질환 및 보고된 문헌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

문에 이를 선정하기가 어려우며, 그에 따른 근로자 모수 선정도 복잡할 수 있

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먼저 매년 내인사 또한 본 시범사업에 포함된 외인

사와 함께 성별, 연령별, 직종별, 업종별로 통계를 산출하고 그 중 추이가 급격

하게 변하는 질환과, 발생에서부터 사망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잠재기가

긴 질환(악성 신생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에 대해서는 5년 정도의 주기로

직업력 및 유해인자 노출력을 고려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고용

보험상의 직업분류에 일관성이 없어 본 연구에서도 상당수의 근로자가 누락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유해인자 노출 파

악에 있어 어떠한 자료를 이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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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1. 요약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망에 관한 통계가 수집되고 있으나, 직업적

요인을 고려한 근로자 사망통계는 따로 집계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사망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는 크게 국내외 사망통계 집계 방법 조사, 2018년 근로자 사망

통계 시범 분석(외인사 편), 내인사에 대한 분석 방안 제시의 세 가지 방법으

로 진행되었다.

국내의 경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전 국민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연령, 성별, 지역, 교육

수준 등에 대해서만 사망원인 분포를 파악하고 있었고, 추가로 MDIS를 통해

사망자의 직업을 제공하였으나, 모수를 알 수 없어 사망률 산출은 불가능했다.

다른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이 있는데, 이는 산업재해로 승인

받은 사례만 포함하고 있으며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 근

로자에 대한 자료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해외의 경우 일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일본의 경

우 후생노동성에서 5년 주기로 출생 및 사망정보를 직종과 업종에 따라 산출하

는데, 외인사(사고, 자살)와 내인사(악성신생물, 심장질환, 폐렴, 뇌심혈관질환)

에 대해 직종별, 업종별로 통계를 산출하였으며, 잠재기, 발생시기 등에 대해서

따로 고려가 되지는 않았다. 업종과 직종 외에 다른 직업적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외의 국가들은 국내와 유사한 형태로 전 국민에 대한 사망원인을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수(연령, 성별, 인종, 지역 등)에 따라 집계하거나, 산

업재해와 관련된 통계를 제공하였으며 산업재해 관련 통계는 국가에 따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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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례만 조사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외에 추가적인 행정자료나 감시체계 자

료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2018년 사망자 중 고용보험 기록이 있는 사람은 20,820명이었으며, 그 중 고

용보험 상실 후 90일 이내에 사망한 4,160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50대

가 24.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2.6%로 그 다음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이 28.0%로 가장 많았고, 직종별로는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이 14.4%로 가장

많았다. 사망원인은 자살이 55.1%로 가장 많았으며, 운수사고가 21.9%로 그 다

음이었다. 사망부위로는 머리의 손상이 21.1%로 가장 많았고, 사망장소는 의료

기관이 33.4%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 조사망률은 19세 이하에서 20대보다 높았으나 이후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여성에서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사망의 외인별로는 중독을 제

외하고 대체로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익사의 경우 70세 이상

에 이어 19세 이하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업종별로 연령표준화를 하였을 때, 광업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업종

별 사망 외인에 대해 보았을 때, 광업의 운수사고, 추락, 자살, 운수 및 창고업

의 자살이 높은 조사망률을 보였다. 손상부위에 대해서는 광업의 머리 손상, 몸

통 손상, 다발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이 높은 조사망률을 보였다. 장소에 대

해 보았을 때 대부분 주택과 의료기관에서의 사망이 높았으나, 광업의 산업장

사망이 매우 높은 조사망률을 보였다.

직종별로 연령표준화를 하였을 때, 농림·어업관련직에서 가장 높은 연령표준

화사망률을 보였고 운전 및 운송관련직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사망

외인에 대해 보았을 때, 농림·어업관련직의 운수사고와 운전 및 운송관련직, 재

료관련직, 농림·어업관련직의 자살이 높은 조사망률을 보였다. 손상부위별로는

자살을 제외하고 운전 및 운송관련직, 경비 및 청소관련직, 농림·어업관련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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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손상과 운전 및 운송관련직, 재료관련직의 중독사고가 높은 조사망률을

보였다. 장소별로 보았을 때, 주택과 의료기관 외에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았

다.

본 연구에서 집계된 근로자의 사망률을 두가지 자료와 비교하였다. 첫 번째

는 국민전체의 사망자료와 비교한 것이다. 15세 이상 인구에 대하여 연령별, 성

별 표준화 사망비를 산출하였다. 대부분의 업종, 직종별 사망원인에 있어 일반

인구보다 낮은 사망률을 보였고, 이는 건강 근로자 효과로 생각된다. 일반 인구

에 비하여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인 항목은, 업종별로 보았을 때 운수사고(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숙

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와 익사(운수 및 창고업)가

있었으며, 직종별로 보았을 때 운수사고(운전 및 운송관련직, 경비 및 청소관련

직, 농림 어업관련직), 추락(농림 어업관련직), 익사(운전 및 운송관련직), 화재

(전기전자관련직)가 있었다. 두 번째는 산업재해 현황분석에서 나타난 사망자

료와 비교한 것인데 업종분류의 상이함, 가입대상자 차이 등의 한계점으로 인

하여 정확한 비교를 수행할 수는 없었으며 한계점 극복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되기에 향후에도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한 근로자 사망통계와 산재보험통계와의

비교는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시범사업에서는 외인사에 대한 통계만 산출하였는데, 내인사의 경우 질환

의 발병기전 및 원인이 다양하며 질환의 잠재기가 있어서 어떠한 요인이 어떠

한 시점에 질환을 발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

외의 경우 이러한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내인사도 외인사와 마찬가지로 사망

당시의 직종과 업종을 기반으로 통계를 산출한 경우가 있었고(일본), 감시체계

를 통해 역학조사관이 직업을 조사한 바가 있었다(미국). 국내의 경우 산업안

전보건연구원에서 코호트 연구를 통해 직종/업종별 사망률 및 암 발생/사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도 유해인자 노출과 관련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근로자 사망통계에 내인사 항목을 추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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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례나 본 시범사업의 외인사 부분과 같이 사망 당시의 업종과 직종을

기준으로 매년 통계를 산출하고, 연도별 변화 추이가 큰 질환 및 발생에서 사

망까지의 기간이 길고 일반 인구에 비해 근로자 집단에서 사망률이 높은 질환

을 일부 선정하여 업종, 직종 외에 다양한 직업적 요인을 고려하여 5년 정도의

주기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및 해외의 근로자 사망관련 통계수집 현황 및 방법을

알아보았으며, 2018년 근로자의 외인사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였다. 연구진이 제

안하는 향후 근로자 사망통계 연보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연보에 포함될 범위는 내인사와 외인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

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내인사를 단순히 사망시점의 업종과 직종으로

분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을 수 있지만 변화추이와 중요도가 큰 질

환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인사에 한정하여 몇 가지 변수가 추가될 경우 분석결과에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근무시간, 고용형태, 근무형태 등에 따른 사망률을 추가

적으로 산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고

일자가 추가될 경우 사례 정의상 오분류되어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근로자를 정

확히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업종·직종의 중분류까지만

수집이 되었는데, 세부코드까지 확보할 경우 향후 사망통계연보를 활용한 정책

수립의 우선순위 선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발간의 형태는 매년 연보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 추이 파악에 적합할 것으

로 생각되며, 가능한 경우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사망원인 통계에 통합되어 직

종별, 업종별로 사망원인에 따른 사망률이 산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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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이와 같은 경우 현재와 같이 대분류만을 이용하여 집계하는 방법보다

는 행정적인 자료를 통해 업종과 직종에 대한 세부자료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

며, 사망률 계산을 위한 모수를 얻는 방안(센서스 자료 연계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이용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5년 정도의 주기로 추세가 급

격히 변화하는 사인이나 위험 업종·직종을 발굴하여 세부분석을 수행하고, 내

인사(질환)에 대해서는 직업력과 잠재기를 고려한 추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실제 포함된 사망자 수가 4,160명으로 많지 않고, 이를 성·연령·업

종·직종 등으로 세분화할 경우 그 수가 적어져 한 해에 나타난 사망률을 정책

수립 등에 이용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소 5년 정도의 데이터가 모아진 뒤 추세변화, 조사망률 및 연령표준화

사망률, 일반인구와의 표준화사망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가 필요한

집단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외인에 의

한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자살로 사망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살방지에 대한

대책은 산업 전반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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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Although there are several death-related statistics, there is no official

mortality data including all workers according to job and industry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port annual mortality rate of all workers to

observe the change of cause of death, implement policies, and/or research.

Methods:

First, we reviewed literatures and official reports on mortality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Second, using workers’ death data of 2018, we

estimated mortality rate from external causes among all workers according

to their age, sex, job, and industry. Also, we compared workers’ mortality

rate to all population of Korea, and workers’ compensation data. Third, we

discussed how to estimate mortality rate from internal causes.

Results:

Reports and statistics from Korea, Japan, USA, Canada, Austrailia, UK

were reviewed. Death rate according to job and industry including all

workers was reported only from Japan. Other countries reported death rate

of all population, and workers’ compensation approved cases.

4,160 workers died in 90 days after expiration of their employment

insurance in 2018. Workers in their 50’s (24.5%), manufacturing (28.0%),

management, accountant, office job (21.9%) were highest. Suicide (55.1%),

traffic accident (21.9%), head injury (21.1%) were main extermal cau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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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Men’s crude mortality rate was more than double than that of

women’s. Age-adjusted mortality rate was highest in mining industry an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related jobs. Most of workers’ SMR

according to their jobs and industry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all

population. However, several job and industry-specific SMR were

significantly higher.

Mortality rate from internal cause is more difficult to estimate since they

are multi-factorial and time from exposure, occurrence, and death varies.

Therefore, we suggest that death from all causes by job and industry to be

analysed in the same way every year. Also, job history and exposure

history should be included in analyzing mortality rate from specific diseases.

Conclusions:

In this study, we presented mortality rate from external causes by job,

industry, sex, and 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in establish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Also, annual statistical yearbook on

workers’ death should be published to observe change of mortality trend.

Key words: mortality rate, workers’ health, external cause of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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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근로자 사망통계연보(안)

1. 사망자 수, 조사망률 및 연령표준화 사망률

사망자 수 조사망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5년전

4년전

3년전

2년전

전년도

해당년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5년 평균대비 증감

증감률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사망자 수 조사망률
연령 표준화 사망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업종 1

업종 2

...

전체

업종별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직종에 대해서도 동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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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연령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전체 ~19 ... 70~ 전체 ~19 ... 70~

전체 전년도

해당년도

증감률

남성 전년도

해당년도

증감률

여성 전년도

해당년도

증감률

성·연령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전체 ~19 ... 70~ 전체 ~19 ... 70~

전체

업종 1

업종 2

...

업종·연령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직종에 대해서도 동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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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원인, 손상부위 및 장소

순위
전년도 해당년도

사망 외인 구성비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 외인 구성비 사망자 수 사망률
1

2
3

...
전체

사망의 외인별 순위(손상부위, 사망장소에 대해서도 동일 분석)

전체 외인 1 외인 2 외인 3 ...
전체 전체

~19
...
70~

남성 전체
~19
...
70~

여성 전체
~19
...
70~

성·연령별 사망의 외인에 따른 사망률

(손상부위, 사망장소에 대해서도 동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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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외인 1 외인 2 외인 3 ...

전체

업종 1

업종 2

...

업종별 사망의 외인에 따른 사망률

(손상부위, 사망장소에 대해서도, *직종별 동일 분석)

업종별 사망의 외인에 따른 사망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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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1) 자살에 의한 사망률

전체 ~19 ... 70~

전체

업종 1

업종 2

...

업종별 자살에 의한 사망률(직종에 대해서도 동일 분석)

2)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률

전체 ~19 ... 70~

전체

업종 1

업종 2

...

업종별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률(직종에 대해서도 동일 분석)

3) 머리 손상에 의한 사망률

전체 ~19 ... 70~

전체

업종 1

업종 2

...

업종별 머리 손상에 의한 사망률(직종에 대해서도 동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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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 인구와의 비교

전체 외인 1 외인 2 외인 3 ...

전체

업종 1

업종 2

...

일반인구 대비 업종별 성·연령 표준화 사망비

(직종에 대해서도 동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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